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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한무제 때 ‘獨尊儒術’을 건의하고 천인감응 및 천재지변 이론으로 왕권
의 정통성 확립 및 정당성 요청을 강조하며, 덕주형보 사상과 春秋折獄 자문으로
철학사상 및 재판실무 양방면에 혁혁한 공훈을 남긴 동중서의 법사상 전반을 연
구한다. 그의 사상은 동아시아 전통왕조의 기본 법문화인 ‘율령’체제의 확립 과정
에서 크게 공헌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언에 이어, 제2장에서는 獨尊儒術을 표방한 大一統 사상의 등장과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은 天人感應에 근거한 天賦왕권론과 천벌 災異論을
동시에 탐구하여, 절대 왕권에 수반하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감각
을 부각한다. 제4장은 전통 예법의 근본이 된 三綱五常의 역사적 유래를 살피는
데, 동중서는 그 확립과정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제5장은 실질적 법사상의 핵심근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德主刑輔와 민본적 왕도

정치론을 상세히 탐구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는 먼저 秦의 멸망에서 역사적 귀감을 강조하고 획기적인 변법개혁(更化)의 필
요성을 역설한다. 둘째, 그는 맹자처럼 혼란 및 범죄의 근본 원인으로서 민생불안
을 지적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민생안정의 정치와 덕례의 교화를 중시하며, 홍수
예방을 위한 제방에 비유한다. 특히 그의 노비 제거(해방) 주장은 동서양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선구적인 변법개혁론으로 획기적인 인도주의 법사상이다. 셋째, 그는
음양오행이론에 근거하여 천지・음양・사시와 덕형・상벌의 관계를 상세히 의론
한다. 즉, 덕과 형, 상과 벌의 관계를 하늘과 땅, 음과 양, 봄과 가을에 각각 빗대
어 상세히 의론한다. 넷째, 그는 덕례의 교화의 주도적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보조
적 방편으로서 형벌의 필요성과 보충성도 충분히 인정한다.
제6장은 동중서가 덕례에 의한 교화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흉노에 대한 회유・

화친을 지지한 대외정책을 고찰한다. 이는 춘추에 의로운 전쟁이 없다는 맹자의
반전론을 계승 발전한 평화주의 법사상이다. 제7장은 동중서의 춘추절옥과 原心定
罪에 대하여 탐구한다. 춘추절옥은 적용할 실정법(율령)이 없는 의심스러운 수백
건의 형사사건(獄案)에 관하여, 동중서가 조정의 자문에 부응하여 春秋 경전에 근
거한 법의 해석적용 판단이고, 原心定罪는 사건의 판단에 범죄행위결과보다는 범
죄동기로서 행위자의 내심의도를 중시하는 주관주의적 司法원칙이다. 동중서가 확
립한 이 두 가지 원칙은, 후대 왕조의 司法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제8장은 본고의 결어로서, 동중서에 대한 필자의 간단한 평론을 곁들인다.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1집 (2025.10) 391∼436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91 (Oct 2025) pp.391∼436.
http://doi.org/10.17248/knulaw..91.202510.391



392  법학논고 제91집 (2025. 10)

∙ 투고일 : 2025.10.10. / 심사일 : 2025.10.28. / 게재확정일 : 2025.10.28.

Ⅰ. 서언

우리는 동아시아 전근대 왕조사회 법제도를 흔히 ‘律令’체제로 특징짓곤 한

다. ‘율령체제’의 정비는 고대국가 기반에 결정적인 핵심요소로 여겨진다. 한편

전통 법문화는 흔히 ‘外儒內法’이나 ‘禮主法從’ 또는 ‘德主刑輔’의 특성으로 일

컬어진다. 夏・殷・周 삼대에 덕치와 예치 중심의 통치 질서는, 춘추 말에서

전국 초기에 걸쳐 각 제후국들이 부국강병을 도모하여 변법개혁을 단행하면서,

‘刑’이 주된 통치수단인 ‘율령’ 기반의 법치로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는

부국강병과 겸병통일이라는 시대적 대세와 역사적 사명에 부응하여 제자백가

의 사상을 현실정치의 실용적 수요에 맞게 종합 재구성한 ‘법가’ 사상가들의

활약이 크게 공헌하였다.

상앙의 변법개혁으로 선진적 부국강병의 기반을 마련한 후발 秦은 순자의

제자 李斯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전폭 수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마침내 6국을

병탄하고 전국을 통합하여 중원의 정치사회적 대통일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법가 사상은 오로지 겸병통일만 지향한 효율적 수단으로서 농경생산과 전쟁승

리를 독려하여 지나친 혹독한 엄형중벌 법치를 관철하였고, 그 결과 秦은 분서

갱유로 상징되는 각박하고 잔인한 통치로 민심을 잃고 통일대업 완성한 15년

만에 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연원에서 보면, 전통 왕조사회 ‘율령’체제는 이

미 秦 때 확실한 기반과 틀을 형성하였지만, 극단적인 사상적 제도적 성향과

중원 통일 후 짧은 존립수명으로 인하여, 그 성숙한 법문화를 후대에 모범적

유산으로 전승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고 불완전하였다. 秦을 대체해 등장한 漢

은 武功으로 인한 창업을 文德으로 守成하기 위하여 율령을 정비하고 예제를

수찬하면서, 법가사상에 기초한 秦의 율령과 유가사상에 기반이 된 周의 德禮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통일 천하에 새로운 통치규범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이후 약2천년간 동아시아 전통 왕조사회에 기본질서인 ‘율령’체제로 확고부동

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본고는 전통 왕조사회에 핵심기본 규범질서로서 2천년간 장수한 ‘율령’체제

주제어 : 동중서, 德主刑輔, 三綱五常, 春秋折獄, 原心定罪,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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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의 연원을 탐색하려는 목적의 일환에서, 秦의 ‘율령’을 기반으로 漢대에

유가 덕례 문화를 ‘外儒內法’, ‘禮主法從’, ‘德主刑輔’의 특성을 지닌 새로운 ‘율

령’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무제 때 ‘獨尊儒術’을 건의하고 천인감응

및 천재지변 이론으로 왕권의 정통성 확립 및 정당성 요청을 강조하며, 덕주형

보 사상과 춘추절옥 자문으로 철학사상 및 재판실무 양방면에 혁혁한 공훈을

남긴 동중서의 법사상 전반을 연구하고자 한다.

동중서는 정확한 생몰년대는 불분명하나1), 春秋를 공부하여 효경제 때 박사

가 되고 무제 때 유명한 ‘天人三策’으로 발탁되어 활동하다가 무제보다 먼저

별세한 것은 분명하다. 동중서가 3년간 집과 농장(舍園, 살림)을 돌아보지도 않

고 오로지 학문에 정진한 일화는 유명한데, 만년에 귀향해서도 죽을 때까지 끝

내 생업을 돌보지 않고 학문수양과 저서를 일삼았다. 그는 동아시아 2천년 전

통왕조의 통치이념을 확립한 공적으로 예로부터 각 분야 대가들의 연구와 평

론이 끊이지 않았고, 근대에 들어서는 봉건유산의 원흉처럼 매도되기도 하였지

만, 21세기 전후해서 긍정적인 재평가 분위기로 돌아선 느낌이다. 특히 춘추결

옥이나 원심정죄 같은 주제는 법사상 관점에서 일찍부터 조명을 받았지만, 최

근에는 법사상이나 법철학적 관점의 연구도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2) 본고는 ｢史

記｣와 ｢漢書｣ 本傳 및 ｢春秋繁露｣ 원전을 바탕으로, 기존 주요 연구를 참조하

여 동중서의 법사상을 탐구한다.

Ⅱ. 獨尊儒術 大一統 사상의 등장과 그 시대적 배경

흔히 로마가 무력・기독교・로마법으로 세 번 세계를 통일했다고 일컬어지

는데, 진시황이 정치군사적 영토적 통일과 함께 문자・도량형・율령의 제도적

통일을 이루고, 분서갱유로 대표되는 사상적 통일까지 3차원 전면통일을 획책

1) 臧云浦 主編, 中國史大事紀年, 山東敎育出版社, 1984, 68면; 任繼愈 主編, 中國哲學發展史(秦
漢), 人民出版社, 1985, 321면 이하에 생몰연대 미언급. 다만, 典據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179∼104년의 견해가 압도적 다수다. 上海辭書出版社, 辭海(1980, 縮印本), 599면; 馮君實
主編, 中國歷史大事年表, 遼寧人民出版社, 1984, 59면; 張習孔・田珏 主編, 中國歷史大事年
編, 제1책, 北京出版社, 1986, 485면 등. 한편, 기원전 183・4∼115년(향년60여세)로 보는 견
해(賴炎元 註譯, 春秋繁露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館, 1984, 1∼2면)도 있다.

2) 张历凭, “董仲舒法律思想初探”, 信阳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7卷第4期(1997.10.), 47-9면;
(孔)慶明, “董仲舒的法哲學思想”, 烟台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3卷第1期(2000.1.), 35-42면;
張秀洁・劉煒華, “論董仲舒思想的法哲學意義”, 河北經貿大學學報(綜合版)第22卷第1期(2022.3.),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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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망했다. 秦을 이은 漢도 군사적 영토통일에 이어 율령예제의 정비를 이루

고 무제 때 중앙집권적 군주제의 확고한 안정을 꾀하여 현량대책을 자문하면

서, 동중서가 이른바 “罷黜百家, 獨尊儒術”3)의 大一統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통

치이념의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이는 로마제국의 경우처럼 시대적 역사적

요청이기도 하였다.

우선 고조・혜제・문제・경제 4대에 걸쳐 황로 무위사상 주도로 휴식번영을

취하면서 북방 흉노에 대해서도 전략적 포용양보 정책을 취하고, 궁정의 솔선

수범 절약으로 국고재정이 충실해지면서 민생경제가 풍요로워져, 무제 때 대내

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발판이 되었다. 정치상으로는 秦이 군현제로 쉽

게 망하자 한초 종친과 공신들한테 제후왕을 봉한 것이 도리어 지방권력 강화

로 중앙조정을 위협하는 화근이 되어, 吳楚7국의 반란을 평정하고 각종 빌미로

지방제후왕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중앙집권이 최고조로 강화되었다. 이를 발

판으로 대외정책도 적극적 정벌로 전환하여 중원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이하면

서, 이에 상응하는 철학사상 및 학술문화상 그에 상응하는 통치이념이 필요하

였다.4)

즉, 동중서의 ‘독존유술’ 대일통을 위시한 사상 전반은 이러한 전반적인 시대

배경 아래서 역사적 필연으로 선택된 것이다. 전국시대 백가쟁명 이래 상호 교

류 및 영향 과정을 거치면서, 秦이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 뒤 문자・수레 등의

통일과 함께 사상적 통일까지 이루려고 분서갱유를 자행했지만 시기상조로 실

패하고, 呂氏春秋와 한초 회남자 및 황로사상 등을 거치면서 유가・도가・법
가・음양가가 서로 융합하여, 賈誼와 陸賈 등을 통해 무르익은 시절인연이 동

중서에 의해 집대성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5)

무제가 조종 대업을 계승하여 천하만사 통치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 제후들

에게 현량 천거를 명하여, 친히 제서로 改制의 원칙, 왕조교체의 근거, 천재지

변의 원인, 인성의 선악, 백성화락의 정치비결 등을 책문하면서, 후환을 염려하

3) “罷黜百家, 獨尊儒術”은 동중서가 ‘對策’에서 건의하고 무제가 “卓然罷黜百家，表章六經”한
내용과 실질상 부합하지만, 정작 최초 출전은 易白沙가 1916.2.15. 《青年雜誌》第1卷第六
號에 발표한 《孔子評議》에서 “罷黜百家，獨尊儒術은 공자를 傀儡로 이용, 천하사상을 독
점해 자유를 잃게 했다.”는 구절인데, 최근 ‘獨尊’은 지나친 과장이라 ‘罷黜百家, 尊崇儒術’
로 수정한다고 한다.
https://zh.wikipedia.org/zh-tw/%E7%8B%AC%E5%B0%8A%E5%84%92%E6%9C%AF 참조.

4) 任繼愈 主編, 中國哲學發展史(秦漢), 321-2면 참조.
5) 钱逊, “董仲舒与先秦百家争鸣的终结”,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0卷第1期(1995), 21-25면;
王永祥・霍艳霞, “董仲舒“独尊儒术”功过论”, 河北学刊, 1998.4. 52-56면; 纪兴・宋阳, “独尊儒术
与汉武帝的思想文化建设”, 燕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10권 제3기, 2009.9. 82-86면 참조.

https://zh.wikipedia.org/zh-tw/%E7%8B%AC%E5%B0%8A%E5%84%92%E6%9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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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배우고 연구한 대도의 요점을 조리 있게 종합적으로 정

리해 의론해달라고 당부하자, 이에 동중서가 이른바 ‘天人三策’을 상론하여 아

뢰면서 맨 마지막에 종합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 것이다.

“春秋에 大一统은 천지에 항상 불변하는 경론이며, 고금에 회통하는 의리입

니다. 지금 스승마다 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의론이 다르며, 百家의 방도가 다

르고 취지가 같지 않아서, 군주께서 一统을 견지할 수 없으며, 법제가 자주 변

해 아래에서 무얼 준수해야할지 모릅니다. 신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공자

의 학술로서 육예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道를 단절하여 다

시는 올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간사하고 편벽된 논설이 식어 사라진 연후에

통치기강이 하나로 정리되고 법도가 밝아지며 인민이 무엇에 복종할지 알게

됩니다.”6)

이렇듯 한초 안정에서 전성으로 비상하려는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여 무제의

주동적 자문요청에 부응하여, 동중서의 춘추 대일통의 철학사상이 ‘독존유술’의

건의로 중앙집권적 전제황권의 확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춘추공

양학을 바탕으로 본인의 천인감응이론도 체계적으로 정립하면서, 유학이 유교

로 발전하여 향후 2천여년 동아시아 전통왕조 율령체제의 정신적 이념적 지주

가 되는 획기적 전기가 된 것이다.7)

로마가 제국 팽창과 세계주의 확대에 따른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의

이성인 영원법을 보편타당한 이성으로 인식 가능한 자연법에 근거한 만민법을

확립하였듯이, 동중서도 유가 고유의 관습적 禮 대신 제자백가 공통의 보편성

인 ‘하늘(天)’과 사람의 합일에 근거한 형이상학적 우주론으로 통일제국의 새로

운 통치이념을 성공리에 제시했다고 평가된다.8) 이러한 의미맥락에서 다음에

살펴볼 천인관계론은 그 철학사상에 핵심기초를 이룬다.

6)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참조. “春秋大一统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誼也. 今師異道, 人異
论, 百家殊方, 指意不同, 是以上亡以持一统; 法制数變, 下不知所守. 臣愚以爲: 諸不在六藝之
科孔子之術者, 皆绝其道, 勿使并進. 邪辟之说滅息, 然后统紀可一, 而法度可明, 民知所從矣.”

7) 黃新憲, “董仲舒的大一统思想探略”,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2004年第5期, 59-61면; 刘力,
“董仲舒大一统帝国的社会控制思想”, 重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5年第3期, 53-58면;
汪高鑫, “论汉代公羊学的大一统思想”, 安徽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0卷 第5期, (2006年
9月), 103-109면; 周桂钿, “董仲舒政治哲学的核心-大一统论”, 中国哲学史 2007年第4期, 36-43면
등 참조.

8) 박용태, “동중서의 형이상학적 우주론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동방학 제14호(2008), 235-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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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天人感應의 天賦왕권론과 천벌 災異論

동중서가 주창한 獨尊‘儒術’은 공자・맹자・순자의 정통 유가를 계승한 것이

지만,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고 시대환경 변화와 역사적 요청에 따른 변화발

전을 도모한 ‘漢’대 특유의 유술이다. 전국말기 순자 때 이미 공맹의 원시 유가

에서 상당히 변화해 당시 변법개혁운동을 반영하는 시대적 특성이 가미되어,

그 제자인 李斯・한비자가 그를 바탕으로 법가사상을 집대성하였듯이, 동중서

유술도 법가사상에 의한 진시황의 통일과 전국말기 이래 시대를 풍미한 음양

오행이론 및 한초 황로사상까지 반영하는 시대적 종합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9)

동중서는 殷・周 이래 인격적 의지의 天을 계승하여 思孟학파의 천인감응

관념을 흡수하여 ‘天人合一’ 이론을 구성하여 君(王)權‘神授’설 또는 ‘천부(天賦:

하늘이 부여한)’ 내지 ‘천명(天命: 하늘이 명한, 하늘의 명을 받은)’ 왕권론을

제시해 한 무제의 중앙집권적 절대왕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10) “하늘

은 온갖 신의 위대한 임금이라, 하늘 섬김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록 온갖 신이

라도 전혀 도움이 없다.”11) “하늘은 온갖 신의 임금이자, 지상 군왕이 최고로

존경하는 대상”이다.12) 옛날 천자 예법은 郊祭보다 중대한 게 없었다. 郊祭는

항상 온갖 신에 앞서 제일먼저 정월 상순 辛일에 봉행하여, 예법상 3년상에 설

령 조상한테 제사지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감히 郊제를 폐할 수 없었다. 郊

제가 종묘보다 중요하고, 하늘이 사람보다 존귀하기 때문이다.13) “春秋 大義는

國喪에 종묘 제사는 멈추어도 郊祭는 멈추지 않는다. 父母 喪으로 감히 천지를

받드는 예를 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 喪은 지극히 애통하고 슬프고 괴롭

지만, 오히려 감히 교제를 폐할 수 없거늘, 어찌 교제를 폐할 명분이 있단 말

9) 劉新 主編, 中國法律思想史, 115-6면; 任繼愈 主編, 中國哲學發展史(秦漢), 361면 등 참조.
10) 중국 법학계는 ‘君權神授’ 표현이 다수다. 法學敎材編輯部, 中國法律思想史, 167-9면; 楊鶴
皐 主編, 中國法律思想史, 262-3면; 李光燦・張國華 主編, 中國法律思想通史(一), 690-2면;
楊鶴皐 主編, 新編中國法律思想史, 194-6면; 李貴連 主編, 中國法律思想史, 158-9면 등 참
조. 다만, 任繼愈 主編, 中國哲學發展史(秦漢)에서는 ‘王權神授’(323-4면)와 ‘君權天授’(32
6・360면)를 함께 쓰고, 劉新 主編, 中國法律思想史와 兪榮根 主編, 中國法律思想史는 전
혀 언급 없다.

11) 董仲舒, 春秋繁露, 郊語第65: “天者, 百神之大君也. 事天不備, 雖百神猶無益也.” 이하 春秋繁
露 원문 인용은 篇名만 명기함.

12) 郊義第66: “天者, 百神之君也, 王者之所最尊也.”
13) 郊事對第71: “古者天子之禮, 莫重於郊, 郊常以正月上辛者, 所以先百神而最居前, 禮三年喪, 不
祭其先而不敢廢郊, 郊重於宗廟, 天尊於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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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14)

뿐만 아니라, 하늘은 만물의 시조인지라, 차별 없이 두루 덮고 모두 포함하

여, 해와 달과 비바람으로 조화롭게 하고, 음과 양과 추위와 더위로써 완성한

다.15) “하늘은 만물의 시조이니, 만물은 하늘이 아니면 생기지 못한다. 만물은

陰 혼자만으로도 생기지 못하고, 陽 하나만으로도 생기지 못하니, 음양과 천지

가 함께 참여한 연후에 생긴다.”16) 따라서 “왕도 또한 하늘의 아들인지라, 하늘

이 천하를 堯舜에게 주어 堯舜이 하늘의 명을 받아 천하에 왕이 되었으니, 堯

舜이 사적으로 천하를 전하여 함부로 선양하지 못함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17)

“천자는 하늘에게 명을 받고, 제후는 천자에게 명을 받으며, 아들은 아비에

게 명을 받고, 臣妾은 임금에게 명을 받으며, 아내는 지아비에게 명을 받으니,

명을 내리는 모든 주체는 존귀함이 하늘이라서, 하늘에게 명을 받는 거나 마찬

가지다. 천자가 天命을 받들 수 없으면 곧 폐하여 公이라 부르니, 바로 왕의

후예들이다. 公侯가 천자 명을 받들지 못하면 명분이 끊겨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니, 衛侯 朔이 그렇다. 아들이 아비 명을 받들지 못하면 토벌의 죄가 따르

니, 衛 세자 蒯聵가 그러하다. 신하가 君命을 받들지 못하면 비록 선량해도 반

역자라 말하니, 晉 趙鞅이 晉陽에 들어간 걸 반란이라 부른 게 그렇다. 아내가

지아비 명을 받들지 못하면 지아비와 의절해 말도 안 한다. 하늘 명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는 죄는 이처럼 중대하다.”18)

여기서 이미 삼강의 골격이 나타나는데, 요컨대 “오직 천자만 하늘에 명을

받고, 천하는 천자한테 명을 받으며, 한 나라(인민)는 임금한테 명을 받는다.”19)

이렇듯 천자의 왕권은 하늘이 명하여 받은 것이니 ‘천부’왕권 또는 ‘천명’왕권

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왕권신수설로 불린다.

동중서에 의하면, “옛날 글자를 만들 때 3획을 긋고 한 가운데를 수직 관통

14) 郊祭第67: “春秋之義, 國有大喪者, 止宗廟之祭, 而不止郊祭, 不敢以父母之喪廢事天地之禮也.
父母之喪, 至哀痛悲苦也, 尙不敢廢郊也, 庸足以廢郊者?”

15) 漢書 卷56, 董仲舒傳: “天者, 群物之祖也. 故遍覆包涵而无所殊, 建日月風雨以和之, 經陰陽
寒暑以成之.”

16) 順命第70: “天者, 萬物之祖, 萬物非天不生, 獨陰不生, 獨陽不生, 陰陽與天地參然後生.”
17) 堯舜不擅移湯武不專殺第25: “王者亦天之子也, 天以天下予堯舜, 堯舜受命於天而王天下, …
則堯舜之不私傳天下而擅移位也, 無所疑也.”

18) 順命第70: “天子受命於天, 諸侯受命於天子, 子受命於父, 臣妾受命於君, 妻受命於夫, 諸所受
命者, 其尊皆天也, 雖謂受命於天亦可. 天子不能奉天之命, 則廢而稱公, 王者之後是也；公侯
不能奉天子之命, 則名絶而不得就位, 衛侯朔是也；子不奉父命, 則有伯討之罪, 衛世子蒯聵是
也；臣不奉君命, 雖善, 以叛言, 晉趙鞅入於晉陽以叛是也；妾不奉君之命, 則媵女先至者是
也；妻不奉夫之命, 則絶夫不言及是也；曰不奉順於天者, 其罪如此.”

19) 爲人者天第41: “唯天子受命於天, 天下受命於天子, 一國則受命於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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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王’이라 한 것은, 3획이 天・地・人을 뜻하고 가운데 수직으로 이은 것은
그 道를 통함을 뜻하여, 天・地・人 셋의 한가운데를 꿰뚫어 셋을 통달했다는

의미이니, 王이 아니면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20) 이는 王이 道 및

天・地와 함께 우주에 四大에 속한다는 老子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정의

다.21) 따라서 “王은 天意를 받들어 인민의 성품을 성취하는 임무”를 지닌다.22)

王은 위로 삼가 하늘 뜻을 받들어 천명에 순응하고, 아래로 인민의 밝은 교화

에 힘써 ‘性’을 완성시키며, 법도를 바로잡고 상하 질서를 잘 분간해 욕망을 방

지해야 한다. 이 셋을 잘 닦으면 큰 근본이 바로 선다. 요컨대, “王은 하늘 뜻

을 받들어 정치에 종사”하는 자다.23)

동중서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는 있으나 만들 수는 없으니, 사람

을 만드는 것은 하늘이다. 사람의 근본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은 사람의 증조

부이고, 사람이 위로 하늘을 닮은 까닭이다. 사람의 희노애락 감정은 春秋冬夏

와 유사하니, 기쁨은 봄, 분노는 가을, 즐거움은 여름, 슬픔은 겨울에 각각 상

응한다. 하늘의 副本이 사람에게 있으니, 사람의 감정과 성품은 하늘로부터 유

래하여, 하늘에서 받았다(受)고 부른다.24) 이러한 ‘天人相副’와 ‘天人同一’은 흔

히 ‘天人合一’로 부르는데, 하늘에도 희노의 기운과 애락의 마음이 있어 사람의

감정과 유사하게 부응하여, 천인이 하나다. 봄에 희기는 낳고, 가을에 노기는

죽이며, 여름에 樂氣는 기르고, 겨울에 哀氣는 갈무리한다. 네 기운감정은 하늘

과 사람이 공동으로 지니며, 작용하는 원리는 하나로 통한다. 따라서 하늘과

같이하면 크게 다스려지고, 하늘과 달리하면 크게 어지러워진다. 군주의 도리

는 자신에게서 하늘과 똑같은 것을 적용하여 다스려야 하니, 천인이 실은 하나

이기 때문이다.25)

동중서의 천인합일 왕권천부 이론이 중앙집권적 절대왕권 확립에 크게 공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지고한 천명의 절대권위로 왕권을 제약하여 도

20) 王道通三第44: “古之造文者, 三畫而連其中, 謂之王；三畫者, 天地與人也, 而連其中者, 通其
道也, 取天地與人之中以爲貫, 而參通之, 非王者孰能當是?”

21) 老子 제25장: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22) 深察名號第35: “王, 承天意, 以成民之性爲任者也.”
23) 漢書 卷56, 董仲舒傳: “是故王者上谨于承天意, 以順命也；下務明教化民, 以成性也；正法度
之宜, 别上下之序, 以防欲也；修此三者, 而大本擧矣.” “王者, 承天意以從事.”

24) 爲人者天第41: “爲生不能爲人, 爲人者, 天也, 人之人本於天, 天亦人之曾祖父也, 此人之所以
乃上類天也. …人生有喜怒哀樂之答, 春秋冬夏之類也. 喜, 春之答也, 怒, 秋之答也, 樂, 夏之
答也, 哀, 冬之答也, 天之副在乎人, 人之情性有由天者矣, 故曰受, 由天之號也.”

25) 陰陽義第49: “天亦有喜怒之氣, 哀樂之心, 與人相副, 以類合之, 天人一也. 春, 喜氣也, 故生；
秋, 怒氣也, 故殺；夏, 樂氣也, 故養；冬, 哀氣也, 故藏；四者, 天人同有之, 有其理而一用之,
與天同者大治, 與天異者大亂, 故爲人主之道, 莫明於在身之與天同者而用之, … 其實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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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의의 교화를 통한 민본적 위민정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위협적 경종의 의

미도 동시에 함축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분명히 “춘추필법은 인민이 군왕한

테 수순하고 군왕이 하늘에 수순한다.… 인민을 눌러 군왕을 펴주며, 군왕을

눌러 하늘을 펴준다.”26) 군왕은 인민에 절대 우선하지만, 하늘에는 절대 순종

해야 한다. 나아가 동중서는 “하늘이 인민을 내신 게 王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이 王을 세운 게 인민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 덕행이 인민을 안락하게 다

스리기에 충분한 자한테 하늘이 천하를 주고, 그 죄악이 인민을 해치기에 충분

한 자는 하늘이 천하를 빼앗는다.”고 직접 엄중한 경종을 울린다. “夏가 무도

해지자 殷이 정벌했고, 殷이 무도해지자 周가 정벌했으며, 周가 무도해지자 秦

이 정벌했고, 秦이 무도하자 漢이 정벌했다. 有道가 無道를 정벌함은 바로 天

理로서,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니, 어찌 湯武에 이르러서만 그러하겠는가?”27)

이러한 논리문맥을 추론하면, 漢도 무도해지면 하늘이 왕권을 빼앗아, 새로 천

명을 받을 자가 漢을 정벌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역사적 진리의 함의가 자명해

진다.28) 아무리 강철심장 한무제라도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까?

‘천인합일’의 천부왕권론은 ‘천인감응’의 재이론으로 이어진다.

“春秋에서 살피건대, 前世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늘과 인간이 서로

더불어 감응하는 관계를 관찰하면, 몹시 경외할 만합니다. 국가가 장차 도덕을

잃고 정치에 실패하려면, 하늘이 먼저 災害를 내려 견책하고 경고하는데, 그래

도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또 더욱 괴이한 현상을 보여 두렵게 경책합니다.

그래도 스스로 변화할 줄 모르면 큰 손상과 낭패가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天

心이 仁으로 人君을 사랑하여 혼란을 멈추게 하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정

말 스스로 무도한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최대한 부축하여 안전하게 유지시

키려고 하시니, 군주가 할 일은 강하게 부지런히 힘쓰는 것입니다.”29)

26) 玉杯第2: “春秋之法, 以人隨君, 以君隨天. …故屈民而伸君, 屈君而伸天, 春秋之大義也.”
27) 堯舜不擅移湯武不專殺第25: “天之生民, 非爲王也；而天立王, 以爲民也. 故其德足以安樂民
者, 天予之, 其惡足以賊害民者, 天奪之. …故夏無道而殷伐之, 殷無道而周伐之, 周無道而秦伐
之, 秦無道而漢伐之, 有道伐無道, 此天理也, 所從來久矣, 寧能至湯武而然耶?” 나아가 동중
서는 신민이 국가 금기사항을 공언함은 말 한 마디로 두 허물을 짓는 하여 비방이라고
경고한다. 만약 湯武의 桀紂 정벌을 불의로 비난한다면, 秦이 周를 정벌하고 漢이 秦을
정벌한 것도 불의로 비난하게 되니, 이는 아들이 아비 죄악을 숨겨주듯, 설령 남을 정벌
한 것이 정말 불의일지라도 은폐해야 하는 天理와 인간 예법에 어긋난다고 단언한다.

28) 张永刚, “简析董仲舒“君权天制”法律思想”, 历史研究, 2011년, 219-220면; 王江武・王康, “董
仲舒的革命思想”, 衡水学院学报 第22卷 第6期(2020.12.), 23-29면 참조.

29) 漢書 卷56, 董仲舒傳: “春秋之中, 視前世已行之事, 以观天人相與之际, 甚可畏也. 國家將有失
道之敗, 而天乃先出災害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尚不知變, 而傷敗乃至. 以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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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서에 의하면, 공자의 유가 사상 핵심은 당연히 인간사랑 仁에 있지만,

인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도 현명한 지혜통찰이 필수다. 지혜로운 자는 禍福을

멀리 보고 그 이해득실을 일찌감치 알기 때문이다. 동중서는 천지만물에 정상

을 벗어난 변화를 ‘異’라 하고, 작은 걸 ‘災’라 부른다. 통상 ‘災’가 먼저 오고

‘異’가 뒤따른다. 災는 하늘의 견책이고, 異는 하늘의 위엄이다. 견책해도 알아

채지 못하면 위엄으로 두렵게 한다. 무릇 災異의 근본은 모두 국가실정에서 생

긴다. 국가실정이 처음 싹틀 때 하늘이 재해를 내려 견책 경고하고, 그래도 변

화할 줄 모르면 怪異함을 드러내 깜짝 놀라게 한다. 그래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재앙허물이 닥친다. 이렇듯 天意는 자상하게 인자함을 보이니, 사람

을 갑자기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자 함이다. 즉, 災異로 드러나는 天意는 하늘

의 意欲과 不欲이 있다. 사람이 안으로 자성하여 스스로 마음에 징계하고, 밖

으로 사정을 관찰해 국가에 효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天意를 제대

로 보는 자는 災異에 대해 경외하되 혐오하지 않으니, 하늘이 내 허물잘못을

떨쳐 알려 내 실수를 구제하고자 나한테 알려주신다고 겸허히 수용한다. 춘추

필법은 군주가 고대 법제와 전통을 바꾸어 天災가 발생하면 다행스런 국가라

고 부르고, 공자는 ‘天幸을 보고도 不善을 계속 행하면 그 죄가 극도에 달한

다.’고 경고한다. 楚莊王은 하늘이 재해를 보이지 않고 땅이 요얼을 보이지 않

자, 산천에 나가 ‘하늘이 장차 나를 멸망시키시려나? 내 잘못을 말해주지 않아

내 죄를 극도로 몰아가는가?!’라고 기도했다. 天災는 잘못에 호응하여 오고,

‘異’가 뚜렷이 나타나면 경외할 일이니, 이는 하늘이 나를 구제하시고자 함이

라, 춘추에서 오직 천행으로 여긴 바요, 초 장왕이 기도한 간청이다. 성왕현군

은 오히려 충신의 간언도 즐겨 받아들이거늘, 하물며 하늘의 견책경고를 마다

하겠는가?30)

이렇듯, 동중서의 재이론은 유생들의 정치참여 및 議政의 중요한 사상도구

见天心之仁爱人君而欲止其亂也. 自非大亡道之世者, 天盡欲扶持而全安之, 事在强勉而已矣.”
30) 必仁且智第30: “天地之物, 有不常之變者, 謂之異, 小者謂之災, 災常先至, 而異乃隨之, 災者,
天之譴也, 異者, 天之威也, 譴之而不知, 乃畏之以威. 凡災異之本, 盡生於國家之失, 國家之失
乃始萌芽, 而天出災害以譴告之；譴告之, 而不知變, 乃見怪異以驚駭之；驚駭之, 尙不知畏恐,
其殃咎乃至. 以此見天意之仁, 而不欲陷人也. 謹案：災異以見天意, 天意有欲也、有不欲也,
所欲、所不欲者, 人內以自省, 宜有懲於心, 外以觀其事, 宜有驗於國, 故見天意者之於災異也,
畏之而不惡也, 以爲天欲振吾過, 救吾失, 故以此報我也. 春秋之法, 上變古易常, 應是而有天災
者, 謂幸國. 孔子曰：‘天之所幸有爲不善, 而屢極.’ 楚莊王以天不見災, 地不見孽, 則禱之於山
川曰：‘天其將亡予邪! 不說吾過, 極吾罪也.’ 以此觀之, 天災之應過而至也, 異之顯明可畏也,
此乃天之所欲救也, 春秋之所獨幸也, 莊王所以禱而請也, 聖主賢君尙樂受忠臣之諫, 而況受天
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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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매우 강력한 사회비판기능을 지니고, 미약하지만 민주권리의 표현이었다.

확실히 군권신수설과 재이경고설은 상호 표리관계로 온전한 사상체계를 이룬

다.31) 천부왕권론으로 절대왕권의 정통성에 이론근거를 제공하고 천인감응 재

이론으로 仁義에 기초한 정당한 왕권행사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왕권제약의 기

능도 수행한 것이다.

Ⅳ. 전통예법의 근본인 三綱五常

현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강오륜’은 본디 한 단어가 아니라, 고래로 전해

오던 ‘오륜’에 전국말 한초에 확립된 ‘삼강’이 합쳐지면서 본말과 순서가 도치

된 이념적 용어다. 근대 이후 삼강오륜은 전제왕권을 옹호한 사상이란 논리로

극렬한 부정과 비난을 받아왔는데, 동중서의 이론체계에서 천인합일 재이론과

함께 절대왕권을 제약하려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공존했음을 간과하고 시대조

류에 편승한 감정적 편견의 소치로 여겨진다.32)

‘오륜’은 현전하는 고전으로는 맹자에 처음 등장하는 最古의 인륜인데, 舜이

설(契)을 司徒로 삼아 백성을 가르친 ‘五敎’로서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
별・장유유서・붕우유신의 기본 윤리라고 한다. ‘오륜’은 ‘五常’으로도 불리는

데, ‘常’은 ‘經’처럼 항상 불변의 떳떳한 도리・진리를 가리키며, ‘오상’은 ‘오륜’

말고도 ‘五典’ 또는 ‘五敎’로서 아비의 의로움(父義), 어미의 자애(母慈), 형의

우애(兄友), 아우의 공손(弟恭), 자녀의 효도(子孝)를 가리킨다고 한다. 순이 직

접 펼치도록 분부한 ‘오교’의 해석이 맹자와 좌전이 다른 학설을 보인다.33) 이

와 달리 후대 일반보편으로 일컫는 ‘仁義禮智信’ 五常은 한초 동중서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새로운 통일 중앙집권 봉건왕조에 통치이념으로서 등장

한다.

“무릇 仁・誼・禮・知・信 五常의 道는 王이 마땅히 닦고 신칙해야 하니, 五
常을 잘 닦아 신칙하면 하늘의 보우를 받고 귀신의 영험을 누리며, 德이 널리

퍼지고 중생까지 미칠 것입니다.”34)

31) 王文涛, “论董仲舒的灾异思想”, 中州学刊 2005年 第6期(總第150期), 150-152면 참조.
32) 유진유, “동중서 삼강오상설의 종교적 함의”, 동양문화연구 4권(2009.9.) 195-227면 참조.
33) 書經, 泰誓下: “今商王受, 狎侮五常, 荒怠弗敬.” 唐 孔穎達疏: “五常卽五典, 謂父義, 母慈,
兄友, 弟恭, 子孝. 五者, 人之常行.” ; 書經, 舜典: “汝作司徒, 敬敷五敎, 在寬.” ; 春秋左傳,
文公18年: “舜臣堯, 擧八愷, 使主后土, 以揆百事, 莫不時序, 地平天成. 擧八元, 使布五敎于四
方, 父義、母慈、兄友、弟共、子孝, 內平外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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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상은 맹자의 사단에 ‘信’을 추가한 것인데, 오상 가운데 세 가지 핵심만

간추려 부각한 ‘三綱’이 2천여년 전통왕조 통치윤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비는

아들에게, 군주는 신하에게, 지아비는 지어미에게 각각 벼리(綱)가 된다는 의미

로, 綱은 본디 그물 둘레에 둘러친 굵은 밧줄로서, 그물눈이 헝클어지지 않고

잘 펼쳐지게 해주는 골격 근간이다. 핵심중추로서 주도적 지위와 권력적 성격

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면에는 솔선수범하는 표준으로서 책임과 도의도

포함하여 양면성을 띠는 쌍방윤리의 규범적 범주다.35) 삼강에 해당하는 윤리

는 본디 전국말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에 이미 등장한다. 전국말엽 법가

사상이 秦의 천하통일에 중요한 사상적 이념을 제공하면서, 그 절대군주론이

효와 충의 이념적 결합에 가세하게 된다. 그 사상은 중용조화를 중시하는 유가

사상을 취하고, 도가의 道의 절대성을 교묘히 결합시켜 군주의 절대 권위를 새

롭게 창출한 것이다. 한비자는 ‘忠孝’ 편에서 군주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의 자리를 맞바꾼 다음, 절대 군주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하가 군주를,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각각 섬기는 세 윤리가 천하의 항상 불변의 도

덕으로서, 인민통치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전제라고 강조한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자식은 어버이를 섬기며, 아내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세 인륜이 유순하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거역하면 천하가 혼란해진다. 이는 천

하의 항구적 道로서, 현명한 임금과 어진 신하는 감히 범할 수 없다. 만약 총

명한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지 않는다면, 어버이가 집안에서 매우 괴로울 것이

다. 또 총명한 신하가 임금을 위하지 않는다면, 임금 자리가 매우 위태로워진

다. 그렇다면 어버이에게 총명한 자식과 임금에게 총명한 신하는 단지 해가 될

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충신은 임금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효자는 어버

이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36)

이것이 ‘삼강’의 원형인데, 漢代에 그 이념이 삼강의 기본구조로 발전한다.

한비자의 절대군주론 사상이 유가의 禮論을 명분으로 표방하면서, 漢의 통치이

념으로 자연스럽게 삼투해 들어가는데, ‘紀綱’의 비유개념을 매개로 동중서는

군신・부자・부부의 관계를 천지음양의 상대적 결합에 비유하며, 인간윤리의

34) 漢書 卷56, 董仲舒傳: “夫仁、誼、禮、知、信五常之道, 王者所當修飭也；五者修飭, 故受天
之祐, 而享鬼神之灵, 德施于方外, 延及群生也.”

35) 오륜삼강의 본래 의미와 현대적 해석에 관하여는, 김지수, 공자가 들려주는 관계의 미학-
새롭게 풀어쓰는 오륜삼강, 너울북, 2014년 참조.

36) 韓非子, 忠孝: “臣事君, 子事父, 妻事夫, 三者順則天下治, 三者逆則天下亂. 此天下三常道也,
明王賢臣而弗易也. 則人主雖不肖, 臣不敢侵也. 今有賢子而不爲父, 則夫之處家也苦; 有賢臣
而不爲君, 則君之處位也危. 然則父有賢子, 君有賢臣, 適足以爲害耳, 豈得利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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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道義이자 ‘王道의 三綱’이라고 규정한다.

“君臣、父子、夫婦의 도의는 모두 陰陽의 도리에서 취한다. 君은 양, 臣은

음, 父는 양, 子는 음, 夫는 양, 妻는 음이니, 음양은 홀로 다니지 않고, 맨 처

음에도 홀로 생기지 못하며, 끝마침에도 功을 따로 나누지 못하여, 서로 겸하

여 공유하는 이치를 지닌다. …그래서 仁義制度의 수는 모두 하늘에서 취한다.

하늘은 君이 되어 덮어주고, 땅은 신하가 되어 실어주며, 陽은 지아비가 되어

낳고 陰은 지어미가 되어 보조하며, 봄은 아비가 되어 낳고, 여름은 아들이 되

어 기르며, 가을은 죽음이 되어 棺에 넣고, 겨울은 애통하여 상례를 치르니, 王

道의 삼강은 하늘에서 구할 수 있다.”37)

“三綱五紀에 순응하고 八端의 도리에 통달하여, 忠信과 博愛를 함께 갖추고

敦厚하게 禮를 좋아하면 善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짜 聖人의 善이다.”38)

삼강윤리의 구체적 작용과 기능은 춘추번로 도처에 산재하여 나타나는데,

동중서의 ‘삼강’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三綱六紀’ 사상을 집대성한 것은 白虎通

이다.39)

“三綱이란 무엇을 일컫는가? 君臣・父子・夫婦를 이른다. 六紀란 諸父・형
제・族人・諸舅・師長・朋友를 이른다. 含文嘉에 보면, 군주는 신하의 기강이

고, 부친은 자식의 기강이며, 남편은 아내의 기강이라고 한다. 모든 父兄을 공

경하면, 六紀가 두루 통행하여, 외숙부에게 도의가 있으며, 族人에게 질서가 있

고, 형제에게 친근함이 있으며, 師長에게 존엄함이 있고, 벗에게 의리가 있게

된다. 무엇을 綱紀라고 부르는가? 綱이란 펼침(張)이고, 紀란 다스림(理)이다.

큰 벼리가 綱이고, 작은 벼리가 紀인데, 상하관계를 펼쳐 다스려 人道를 가지

런히 하는 규범이다. 인간은 모두 五常의 본성을 타고나서 친애하는 마음이 있

는 까닭에, 紀綱으로써 교화할 수 있다. 마치 그물에 벼리가 있어 그물눈이 정

연하게 펼쳐질 수 있듯이.”40)

오륜에서 ‘父子有親’이 첫째 윤리인데, 한비자 이후 삼강에서는 줄곧 ‘君爲臣

綱’이 최우선 윤리도덕이 되었다. 또 부자・군신 상호간 상대적 쌍방관계가,

君・父의 臣・子에 대한 우월적 주종관계로 탈바꿈한다. 효와 충의 이념적 결

37) 基義第53: “君臣、父子、夫婦之義, 皆取諸陰陽之道. 君爲陽, 臣爲陰, 父爲陽, 子爲陰, 夫爲
陽, 妻爲陰, 陰陽無所獨行, 其始也不得專起, 其終也不得分功, 有所兼之義. …是故仁義制度之
數, 盡取之天, 天爲君而覆露之, 地爲臣而持載之, 陽爲夫而生之, 陰爲婦而助之, 春爲父而生
之, 夏爲子而養之, 秋爲死而棺之, 冬爲痛而喪之, 王道之三綱, 可求於天.”

38) 深察名號第35: “循三綱五紀, 通八端之理, 忠信而博愛, 敦厚而好禮, 乃可謂善, 此聖人之善也.”
39) 이하, 김지수, 전통 중국법의 정신, 전남대출판부, 2011재판, 259-261면, 268-270면 참조.
40) 白虎通義, 三綱六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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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삼강에 이르러 최고 結晶을 이룬다. 게다가 후발 통치이념인 ‘삼강’이 ‘오

륜’보다 우선하면서, 법가사상과 유가명분이 교묘히 결합한 ‘삼강오상’의 통치

이념은 2천여년 전통 왕조에 핵심윤리로 확고부동한 권좌를 누리게 되었다.

현대 들어, 삼강에 대한 평가는 현대화 건설에 여전히 권위에 대한 존중으

로 사회통합에 건설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론(소위 ‘시황제’로 불리

며 종신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는 현 집권자 구미에 적합할 것임), 상하급 간에

대등관계를 소홀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멸시하였다는 부정론, 윤리적 구

속력은 사람의 자각에 근거하므로 우수한 점만 선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충론이 대립하나, 오륜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대적 비판계승을 통해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41)

Ⅴ. 德主刑輔와 민생중시의 왕도정치론

동중서 법사상에 가장 중요한 핵심근간은 역시 ‘德主刑輔’ 사상이다. 통일왕

조의 중앙집권적 절대권력 체제에서 춘추 대일통 사상에 근거한 대의명분 제

공과 군주 중심의 ‘천부’왕권론(왕권‘신수’설)의 헌책은 시대적 요청이며 역사적

한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오로지 그 점만을 부각하여 동중서 철학사상

을 봉건질서 유지에 앞장선 어용이라고 맹비난하고 전면 부정하는 것은 객

관・공정한 학술적 평가가 아니다. 생명과 생존・생계・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전제왕권 시대에 적어도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도 안전핀으로서 현실적 타협책

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거의 모든 지식인의 숙명 같은 한계임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역사를 역사 자체로서 존중하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학문적

태도일 것이다.

그러한 기본적 절대적 제약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운신의 폭을 확보하

여, 나름대로 절대왕권을 견제하고 제약하려는 철학사상적 고민궁리와 이론적

체계 구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평가와 계승발전을 도모함이, 현재와

미래 발전을 향한 역사학의 임무이자 적극적 기능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동중서의 덕주형보 법사상은 덕례의 교화를 중시하는 전통 유가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여, 절대왕권의 원천인 ‘天道’와 ‘天命’에 연결함으로써 정

통성과 정당성의 문제로 승화시켜 절대왕권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일깨우

41) 赵玉玲, “董仲舒“三纲五常”伦理观的时代价值”, 哲學硏究, 2016.3., 72-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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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후대 동아시아 각국

왕조에서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여 失政과 暴政을 비판하고 善政・仁政을 호

소한 명약처방이자 비결로서 재이론과 더불어, 덕주형보는 강력한 비판견제적

언론(상소)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사실 ‘덕주형보’는 요・순・우・탕과 하・은・주 삼대에는 성왕들이 스스로

자각・반성하는 왕도정치의 표준으로서 수시로 등장하고 강조되는 법사상 표

어나 다름없다. 주공의 明德愼罰이나 呂刑의 법사상 등을 보면 통치자의 자발

적 자각적 주도적 성찰과 선언이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42) 그러한 법사

상이 춘추전국 혼란을 거치고 잔인무도하고 각박한 진시황 통일을 거치면서,

중원을 재통일한 한에 계승되어 무제 때 중앙집권적 절대권력 전성기에 당면

하여, 동중서가 천인감응과 ‘천부’왕권론(왕권신수설)을 기본으로 대일통 절대

왕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재이론에 근거해 왕권의 자각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덕주형보 등 교화 우선의 민생중시 정치를 강조함으로써, 절대 권력에 상응하

는 고도의 도의적 책임(왕도 의무)을 대등한 수준으로 요청한 것은 성현의 깊

은 고심이라 할 것이다.

1. 秦 멸망의 역사적 귀감과 更化의 필요성

왕조 교체기마다 전 왕조 멸망의 교훈을 정리하여 새 왕조 守成의 귀감 및

자량으로 삼으려는 사상적 이론 정비가 있어 왔다. 殷도 夏桀의 멸망을 귀감으

로 삼고, 周公도 殷紂의 멸망을 교훈으로 강조하였다. 혼란한 전국시대 제후

겸병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秦은 유감스럽게도 딱히 周 멸망의 원인을 귀납할

필요와 시의성이 현저히 적었던 탓인지, 통일의 승리에 도취하여 엄형중벌의

가혹하고 각박한 법치를 가속한 결과 탄성한계 임계치를 벗어난 무쇠처럼 부

러져 무너지고 말았다. 다행히 漢은 바로 눈앞에서 秦의 엄청난 획기적 대성공

직후 극적인 멸망을 목도하고 체험한 덕분에, 그 역사적 귀감과 교훈을 절실하

게 명심할 강렬한 자극이 생생하게 펄펄 살아 있었다.

한초 현인 智者들이 이구동성으로 진 멸망의 교훈을 귀납 건의했듯이, 동중

서도 무제가 자문을 요청한 현량대책에서 역사적 귀감과 현실적 정책상의 환

골탈태 대책을 제시했다.

“秦에 이르러 신도와 상앙의 법을 스승 삼고 한비의 논설을 시행하여, 제왕

42) 김지수, “尙書에 나타난 고대 동아시아 법사상”, 법학연구 제75집(2024.9.), 27-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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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를 증오하고 이리처럼 게걸스런 탐욕이 습속이 되었으니, 결코 文德으로

인민을 교화하지 않았습니다. 명분만 따져 책망하되 실질은 살피지 않으니, 선

행을 해도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죄악을 범해도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니, 문무백관이 모두 실질은 돌보지 않고 빈말만 요란히 꾸며대며, 겉

으론 군주를 섬기는 예처럼 보여도 안으론 배반하는 마음을 품으며, 위조와 사

기로 꾸며대 이끗만 쫓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또 잔인하고 혹독한

관리를 기용하여, 조세부역 수취에 절도가 없어 인민의 재력을 고갈시키니, 백

성이 농경과 방직의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흩어져 달아나고, 도적떼만 사방에

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형자가 몹시 많고 사망자가 마주보게 즐비해도 간

사한 죄악이 그치지 않았으니, 풍속 악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정치명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인민이 빠져나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43)

“聖王이 혼란한 세상을 이어받아 그 흔적을 모두 말끔히 소제하고 다시 교

화를 회복하여 높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교화가 밝아지니 좋은 습속이 이루어

져 자손들이 물려받아 행하니 오륙백년이 지나도 퇴패하지 않았습니다. 周의

말세에 크게 무도해져 천하를 잃자, 秦이 그 뒤를 이어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문학을 엄중히 금지해 도서를 갖지도 못하게 하고, 예의

를 모두 저버려 듣기조차 싫어하며, 옛 성왕의 도를 완전히 말살하여 멋대로

방자하게 포학을 일삼은 까닭에, 천자가 된 지 14년만에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

다. 자고로 혼란으로 혼란을 구제한답시고 秦처럼 천하인민을 크게 패망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 혹독한 영향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습속은

각박하고 악하며 인민은 어리석고 완고하여 온갖 저촉과 범죄를 무릅쓰고 항

거하니, 누가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

고, 똥거름으로는 담장을 쌓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漢이 秦의 뒤를

이어받아 썩은 나무와 똥거름 담장 같으니, 비록 잘 다스려보고자 한들 어찌할

수 없는 격입니다. 法이 나오면 간사함이 생기고, 명령이 내려지면 사기가 횡

행하니, 열탕으로 끓는 물을 식히고 땔감을 껴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격이니,

갈수록 더욱 무익할 뿐입니다. 가만히 비유하자면, 거문고가 조율이 안 되면,

43)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至秦则不然. 師申商之法, 行韩非之说, 憎帝王之道, 以贪狼爲俗,
非有文德以教训于下也. 诛名而不察實, 爲善者不必免, 而犯惡者未必刑也. 是以百官皆饰虚辞
而不顾實, 外有事君之禮, 内有背上之心；造伪饰诈, 趣利无耻；又好用憯酷之吏, 賦敛亡度,
竭民财力, 百姓散亡, 不得從耕织之業, 群盜并起. 是以刑者甚众, 死者相望, 而奸不息, 俗化使
然也. 故孔子曰‘導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无耻’, 此之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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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 반드시 줄을 풀어 다시 긴장(更張)시켜야 비로소 탈 수가 있는 것

과 같습니다. 정치가 행해지지 않음이 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통해서 다시 교

화를 해야 이내 다스릴 수 있습니다. 更張을 해야 하는데 更張하지 않으면, 비

록 훌륭한 악공이라도 잘 조율할 수 없으며; 다시 교화해야 하는데 다시 교화

하지 않으면, 비록 위대한 현인이라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漢이

천하를 얻은 이래 항상 잘 다스리고자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잘 다스리지 못한

원인은, 마땅히 다시 교화(경장)해야 하는데 다시 교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古人이 ‘연못에서 물고기를 보고 부러워해보았자, 물러나서 그물을 엮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였으니, 지금까지 70여년 잘 다스리길 원한 정치에서 물러나 다

시 교화함만 못합니다. 다시 교화하면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다스리면 재해가

날로 사라지고 복록이 날로 몰려올 것입니다. 詩에 ‘마땅한 백성 마땅한 사람,

하늘에 복록을 받네!’라고 하였으니, 정치가 인민에게 적합하면 진실로 하늘에

복록을 받을 것입니다. 무릇 仁・誼・禮・知・信의 道는 王이 마땅히 닦고 신

칙해야 하니, 五常을 잘 닦아 신칙하면 하늘의 보우를 받고 귀신의 영험을 누

리며, 德이 방외까지 퍼지고 뭇 중생에까지 미칠 것입니다.”44)

앞서 기술한 삼강‘五常’의 윤리교화도 바로 진 멸망의 귀감을 현실화하는 구

체적 정책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거문고 줄의 ‘更張’에 비유한 혁신적 변법으

로서 ‘更化’ 이론도 후세 변법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상이다. 이

전까지 전 왕조 멸망의 역사적 귀감론은 통치자의 자각적인 주동적 정책입안

이었다면, 동중서는 황제의 자문에 응하여 신하로서 대책을 조심히 건의하는

겸허하고 신중한 문체로 치밀한 이론구성을 한 점이 독특하다. 썩은 나무에 조

각하고 퇴비로 담장 쌓아 보았자 금세 무너져 헛수고만 하게 된다는 공자의

비유를 인용하여, 얼굴만 바꾸는 ‘小人革面’처럼 사상누각 건축할 안이한 생각

은 아예 버리고,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 파는, ‘大人虎變’과 ‘君子豹變’의 근본적

혁명을 요구하는 改制 변법론인 셈이다.45)

44)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孔子曰：‘腐朽之木不可雕也, 粪土之墙不可圬也.’ 今漢繼秦之
后, 如朽木、粪墙矣, 雖欲善治之, 亡可奈何? 法出而奸生, 令下而诈起, 如以汤止沸, 抱薪救
火, 愈甚亡益也. 窃譬之琴瑟不调, 甚者必解而更張之, 乃可鼓也；爲政而不行, 甚者必變而更
化之, 乃可理也. 當更張而不更張, 雖有良工不能善调也：當更化而不更化, 雖有大賢不能善治
也. 故漢得天下以來, 常欲善治而至今不可善治者, 失之于當更化而不更化也. 古人有言曰：“臨
淵羨鱼, 不如退而结网. ”今臨政而願治七十余歲矣, 不如退而更化；更化则可善治, 善治则災害
日去, 福禄日來.…”

45) 周易, 革卦: “九五: 大人虎變, 未占, 有孚. 上六: 君子豹變, 小人革面, 征凶, 居貞, 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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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란 및 범죄의 근본 원인과 예방적 제방 비유

정치사회적 혼란과 범죄의 횡행은 민생불안이라는 경제적 토대와 상호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동중서도 여러 선현처럼 잘 간파하였다. 무제가 대외

정벌을 일삼고 안으로 공사를 일으켜 부역비용이 크게 늘고 민생이 부족해지

자 동중서가 상소로 간언했다. 우선 春秋에서 오직 밀・보리와 벼가 익지 않으
면 반드시 기록하는 이유가 聖人이 민생 필수 곡식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인데,

關中 인민이 밀・보리 경작을 기피하는 습속은 민생 식량의 결핍을 초래하니,

大司農을 통해 가을에 밀・보리를 제때 파종하도록 권농책을 건의하였다. 법가
에서 부국강병책의 쌍두마차로 농경과 전쟁을 엄형중벌로 강제 독려했는데, 동

중서는 민생안정과 국정치란에 직결하는 경제적 토대로서 식량재배를 권농 정

책교화로 건의한 것이다. 나아가 조세 및 부역 등 경제제도 전반의 민생 개혁

을 요청하였다.

“옛날에 과세는 십분의 일(什一)로 쉽게 바칠 수 있었고, 부역은 매년 사흘

이라 쉽게 감당했습니다. 재력이 안으로 노인 봉양에 충분하고 밖으로 납세에

넉넉하며 아래로 처자식 사랑에 족하여, 인민들이 즐겨 복종하였습니다. 秦이

商鞅의 법을 적용해 帝王의 제도를 바꾸어, 井田을 제거해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되자, 부자는 논밭이 한없이 이어지고, 빈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어졌습

니다. 시내와 연못의 이익을 독점하고 山林의 혜택을 단속하며, 황폐한 음란이

범람하고 호화사치로 경쟁하여, 도읍에 군주처럼 존귀한 자가 나타나고 향리에

公侯처럼 부유한 자가 속출하니, 서민들이 어찌 빈곤하지 않겠습니까? 군현에

매달 교대할 병졸(更卒)은 1달 더 근무한 뒤 교대하여 다시 中都官에 복역하

는 병졸(正卒)이 되어야 하니, 한 해는 변방에 국경 수비하고 한 해는 부역에

종사해 옛날보다 30배나 무겁습니다. 논밭 조세와 인구 부역 및 염철 전매의

이익은 옛날보다 20배나 많습니다. 호족의 논밭을 경작하면 세금으로 절반을

바칩니다. 빈민은 항상 마소 옷을 입고 개돼지 음식을 먹습니다. 게다가 포학

하고 탐욕스런 관리가 함부로 형벌 주륙을 일삼으니, 인민이 무료하고 수심에

차서 산림으로 도망해 도적떼가 되어 붉은 옷 입고 길거리에 출몰하여, 형옥재

판이 해마다 수천・수만에 이릅니다. 漢이 흥성한 뒤로도 진의 적폐를 인습하

여 못 고치고 있습니다. 옛날 井田法을 갑작스럽게 시행하긴 어렵지만, 옛날에

조금 가깝게 인민의 점유경작 면적을 제한하여, 빈자들이 부족하지 않게 보태

주고 부호들의 토지겸병을 막아야합니다. 국가가 독점하던 염철 매매의 이익은

모두 인민에게 귀속시키되, 奴婢를 없애고 살인을 전횡하는 위세를 제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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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취를 가볍게 하고 요역을 줄여, 인민 노동력을 조금 느슨히 풀어주어야

비로소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46)

동중서가 사망한 뒤 국가 재정낭비가 더욱 심해져 천하가 소진하자 사람들

이 서로 잡아먹기에 이르렀고, 무제가 말년에야 정벌전쟁을 후회해 “당장 급선

무는 농사!”라고 권농 조서를 내렸다.47) 성현의 선견지명 간곡한 타이름을 무

시한 오만한 권력은 후회막급하기 마련이다.

맹자는 일정한 직업(생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 없이 방벽・사치해져 죄악

의 함정에 빠져 형벌로 그물질하게 되니 민생안정이 범죄예방에 절대 긴요하

다고 역설하였는데,48) 동중서는 민생파탄과 유랑범죄의 직접 원인이 되는 빈

부격차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자연생태계의 천부적 생존본능도구의 공평성으로

비유한다. “날카로운 이를 주면 뿔을 없애고, 날개를 달아주면 두 다리만 남기

니, 큰 것과 작은 것을 겸할 수 없다.”49) 옛날에 봉록을 먹는 자는 말리를 얻

지 않았다. 부귀한 자본과 능력으로 서민과 이끗을 다툰다면, 노비와 마소로

전택과 산업을 확장해 끊임없이 축적하여, 서민은 날로 크게 곤궁해지는데, 궁

박하고 다급한 근심고통을 군주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서민은 삶이 괴로워 죽

음과 범죄도 피하지 않으니, 바로 형벌이 번잡해지면서도 간사함이 그치지 않

는 이유다. 공자가 “국가 위정자는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빈부격차를 염려한

다.”고 말한 소이다. 그래서 국록을 받는 집안은 서민과 생업을 다투지 않는

청렴윤리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야 이익이 고르게 배분되어 서민도 넉넉해지는

上天의 진리이다. 어찌 현인 자리에서 서민 짓을 한단 말인가? 황급히 재리를

46) 漢書 卷24上, 食货志 第4上 참조. “《春秋》它穀不書, 至于麦禾不成则書之, 以此见聖人于
五谷最重麦與禾也. 今關中俗不好種麦, 是歲失《春秋》之所重, 而损生民之具也. 願陛下幸诏
大司農, 使關中民益種宿麦, 令毋后時. ”又言：“古者税民不過什一, 其求易共；使民不過三日,
其力易足. 民财内足以養老盡孝, 外足以事上共税, 下足以蓄妻子極爱, 故民说從上. 至秦则不
然, 用商鞅之法, 改帝王之制, 除井田, 民得賣買, 富者田連阡陌, 贫者无立锥之地. 又颛川澤之
利, 管山林之饶, 荒淫越制, 逾侈以相高；邑有人君之尊, 里有公侯之富, 小民安得不困？又加
月爲更卒, 已, 復爲正, 一歲屯戍, 一歲力役, 三十倍于古；田租口賦, 鹽铁之利, 二十倍于古.
或耕豪民之田, 见税什五. 故贫民常衣牛馬之衣, 而食犬彘之食. 重以贪暴之吏, 刑戮妄加, 民
愁亡聊, 亡逃山林, 转爲盜贼, 赭衣半道, 断獄歲以千萬数. 漢興, 循而未改. 古井田法雖難卒行,
宜少近古, 限民名田, 以澹不足, 塞并兼之路. 鹽铁皆歸于民. 去奴婢, 除专殺之威. 薄賦敛, 省
徭役, 以宽民力. 然后可善治也.”

47) 漢書 卷24上, 食货志 第4上 참조. “仲舒死后, 功费愈甚, 天下虚耗, 人復相食. 武帝末年, 悔
征伐之事, 乃封丞相爲富民侯. 下诏曰：“方今之務, 在于力農.”

48) 김지수, “맹자의 仁政論에 기초한 暴君放伐論”, 법학논총 제34집 제2호(2014.8.), 176-184면
참조.

49)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夫天亦有所分予, 予之齿者去其角, 傅其翼者两其足, 是所受大者
不得取小也.” 春秋繁露 卷第8, 度制第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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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 항상 결핍을 두려워함은 서민의 뜻이고, 황급히 仁義를 구하여 인민을 교

화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은 大夫의 뜻이다. 易에 “등에 지고 수레에 타니, 도적

을 불러들이네.”라고 하니, 수레에 탄 군자가 소인처럼 등짐을 지면, 환난과 재

앙이 반드시 이른다는 뜻이다.50)

동중서에 따르면, 현격한 빈부격차가 민생안정을 해쳐 범죄발생과 천하혼란

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성인이 부자는 존귀함에 만족하고 교만에 이르

지 않으며 빈자도 생계를 영위해 근심하지 않도록 설계한 “法度로 균형 있게

조절하면, 재화가 결핍하지 않아 상하가 평안하여 다스리기 쉬운데, 세상이 그

러한 度制를 저버리고 자기 욕망만 좇으니… 다스리기 어렵다.” “하늘의 분수

(天數)”에 근거해 상하 차등의 人道로 절도 있게 인민을 예방해도 인민은 오히

려 義를 잊고 이끗을 다투어 패가망신하므로, 현명한 성인이 天理를 본받아 정

한 “제방과 같은” ‘制度’는 ‘度制’ 또는 ‘禮節’이라 부르는데, 貴賤의 차등, 의복

상 규제, 조정의 지위, 향당에 차례 등, 모두 감히 다투지 못하고 겸양으로 이

끄는 통일된 법규범 질서이다. “만약 그 度制를 제거해 사람마다 자기 멋대로

통쾌하게 욕망을 부려 끝없이 방종하게 내버려둔다면, 인륜을 크게 어지럽혀

재화의 효용을 다하지 못하고 예절문화를 도입한 당초 의도를 잃게 된다.”51)

비록 고대 신분사회 등급질서를 전제로 한 예절제도이지만, ‘度制’는 각 신분과

개인의 권리의무 한계를 정한 당시의 배분적 정의의 기준으로서 법철학적 의

의가 크며, 특히 통치계층이 적정한 분수와 정도를 넘어 인민을 지나치게 수탈

하면 민생경제(생산력과 생산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

워진다는 자각적 경종을 울린 점은 진보적인 정치법사상으로 높이 평가된

다.52)

한편, 동중서는 교화가 서지 못해 만민이 바르지 않아 범죄혼란이 발생한다

고 진단하고, 예방 교화를 전담할 학교 설립을 주장하면서 홍수범람을 예방하

는 제방에 비유한다.53)

“무릇 만민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이익을 좇기 마련인데, 교화의 제방

50)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및 春秋繁露 卷第8, 度制第27 참조.
51) 春秋繁露 卷第8, 度制第27 참조.
52) (孔)慶明, “董仲舒的法哲學思想”, 烟台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제13권 제1기(2000.1.), 38-9면
참조.

53) 전통법문화에서 예와 법의 범죄예방기능을 제방에 비유한 철학사상은 상당히 보편적인 전
통이며, 특히 漢代에 자주 애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수, “동양 고전에서 죄악을 예
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2015.8.), 13-45면; 김지
수, “지혜의 법과 생명법학, 전남대출판문화원, 2021, 404-4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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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막지 않으면 멈출 수 없습니다. 교화가 제대로 서서 간사함이 모두 그침

은 제방이 완전함이요, 교화가 폐지되어 간사함이 속출하고 형벌로도 다스릴

수 없음은 제방이 붕괴한 것입니다. 옛날 왕들은 이러한 도리를 밝히 알아 천

하를 다스림에 교화를 최대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太學을 세워 국가를 교화하

고 학교(痒序)를 설치해 향읍을 교화하여, 인민을 인의로 어루만져 물들이고

禮로 절제하니, 형벌이 몹시 가벼워도 금령을 범하지 않아서 교화와 습속이 아

름답습니다.”54)

전반적인 경제흐름을 잘 통찰한 동중서의 상소는 역시 그가 이론적 관념론

자가 아니라, 지행합일의 명실상부한 선비로서 경세치용의 실천적 애국애민 사

상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휘황찬란한 선진적 혜안과 식견은 “노비 제거

(폐지)”와 제후・왕이나 관리의 살생전횡 위세의 제거를 건의한 점이다. “노비

제거(폐지)”는 봉건왕조시대에 거의 전무후무한 유일의 혁명적 사상이자 상소

일 텐데,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으며 형식적인 관례적 인용만

있는 듯하다. 링컨의 노예해방 남북전쟁과 청말 변법개혁 및 구한말 갑오경장

을 통하여 비로소 노비제도가 폐지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무려 2천년이나 앞선

선견지명 혜안통찰의 인도주의 사상인데, 이를 주목하고 인정하여 칭송하는 글

이 거의 없는 편이다.

물론 전통 왕조시대에 노비의 인권을 존중한 인도주의 정책과 법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 관노비는 대개 범죄인・피정복민과 모반대역죄에 연좌
되어 몰관한 자들이다. 漢代에 관노비를 서민으로 해방하는 사면조치를 시행하

고, 노비 자신의 贖錢 납입에 의한 해방도 허용했다고 전한다. 서민이 된 구노

비나 양민을 약취해 노비로 삼으면 중형에 처하고, 노비매매 시장을 가축과 함

께 개설한 秦代의 폐습을 혁파하기 위해 漢律은 인신매매를 금지했다고 한다.

‘天心을 거역하고 人倫에 어긋나며 천지간 생명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道義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후한 光武帝는 “천지간의 생명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므로, 노비를 살해한 죄는 감형할 수 없으며”, “노비를 감히 불로

지지는 자는 律대로 논죄하되, 불로 지짐을 당한 노비는 서민으로 해방한다.”

는 칙령도 내렸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청말 沈家本은 인격 존중의 남상

으로 극구 칭송하며, 그 뒤 이 정신을 계승한 군주가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54)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凡以教化不立而萬民不正也. 夫萬民之從利也, 如水之走下, 不以教
化堤防之, 不能止也. 是故教化立而奸邪皆止者, 其堤防完也；教化廢而奸邪并出, 刑罚不能勝者,
其堤防壞也. 古之王者明于此, 是故南面而治天下, 莫不以教化爲大務. 立太學以教于國, 设痒序
以化于邑, 漸民以仁, 摩民以誼, 節民以禮, 故其刑罚甚輕而禁不犯者, 教化行而習俗美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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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55) 아쉽게도 동중서의 ‘노비제거’ 정책건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최근 들어 동중서의 천인감응 이론에 근거한 재이 대책과 均富安民 정책,

특히 限田 및 부세요역 감경과 함께 ‘去奴婢, 除專殺’ 건의를 사회구제의 관점

에서 주목해, 그중 ‘去奴婢, 除專殺’은 그가 처음 제기한 진보적 구제 사상이라

고 높이 평가한 견해가 나왔다.56) 아쉽게도 ‘去奴婢’는 노비를 ‘없애는’ ‘禁絶’이

아니라 ‘줄이는’ ‘減少’이며,57) ‘除專殺’은 주인이 자의로 ‘노비’를 살해함을 금지

하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공감하기 어렵다. 이는 당시 절대군주 황제한

테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라고 단정하여, 史實과 문맥의 의미를 곡

해하는 주관적 편견이다. 여기서 ‘去’나 ‘除’는 명백한 ‘제거’ ‘철폐’의 의미로 해

석해야 맞다. 다만, 漢代 관노비가 관청에 예속해 ‘직책’명칭으로 불렸다면, 형

식명분상 ‘노비’에 들지 않고 오로지 사노비에 국한하는 개념으로 쓰였을 수는

있겠다. 또 ‘除專殺’은 굳이 ‘노비’에 대한 자의적 살해에만 국한할 이유는 없으

며, 당시 지방의 강력한 제후왕들이 양민을 몰살하거나 중앙조정에서 임명한

이천석 관리까지 함부로 남살하는 권력남용을 엄단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려

는 의도도 함께 담긴 건의로 보아야 맞다.58)

3. 천지・음양・사시와 덕형・상벌의 관계론

동중서는 ‘春秋’에 첫 문장 “春王正月”을 이렇게 풀이한다. “王道의 실마리는

正에서 얻는데, 正은 王 다음에 오고, 王은 春 다음에 온다. 春은 하늘(자연)의

행위이고, 正은 王의 행위이니, 왕은 위로 하늘의 행위를 받들어 아래로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니, 王道의 실마리를 바르게 함을 뜻한다.” 즉, 왕이 하고 싶

은 일은 하늘에서 단서를 구해야 한다.59) 그는 천지음양사시의 원리로 덕교와

55) 김지수, 傳統 中國法의 精神-情・理・法의 中庸調和-, 전남대출판부, 2011년 재판, 453-4면
참조.

56) 王文濤, “董仲舒社會救助思想探微”, 衡水學院學報 第9卷第4期(2007.12.), 22-27면 참조. 이
는 胡錦濤 정권이 표방한 ‘和諧社會’ 정책연구 지원의 연구 성과이다.

57) ‘去’는 後漢 許愼의 說文解字에 ‘人相違也’로 나와 사람이 서로 등지고 떠남을 뜻한다. 후
대 여러 파생의미가 나와 자전에 ‘減也’ 풀이가 나오긴 하나, 예문으로 管子 山至數第76편
에 “泰秋, 國穀去參之一”을 드는데, “가을에 풍년으로 나라 곡가가 1/3이 제거된다, 떨어져
나간다, 하강한다”는 의미에서 ‘감소’로 풀이하여, 구체적 수치를 수반한 문맥에서 파생한
실질의미 해석이라서, ‘去奴婢’에 적용해 ‘감소’로 억지 해석함은 견강부회이다. 實用大字
典, 中華書局, 1983년 제1판, 91면 참조.

58) 예컨대 동중서가 승상으로 보좌한 교서왕은 무제 친형으로 방자무도하였다. 漢書 卷56, 董
仲舒傳　第26: “膠西王亦上兄也, 尤縱恣, 数害吏二千石.”; 漢書 卷27上, 五行志 第7上: “其後
膠西于王、趙敬肅王、常山憲王皆数犯法, 或至夷滅人家, 藥殺二千石, 而淮南、衡山王遂谋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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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의 관계를 설명한다.

“天道의 위대함은 음양에 있으니, 陽은 德이고 陰은 刑이며, 刑은 살륙을 주

관하고 德은 생명을 주관한다. 양은 늘 한여름에 거하여 생육과 성장을 일삼

고, 음은 늘 한겨울에 거하여 공허하여 쓸모없는 곳에 쌓인다. 하늘이 德에 맡

기지 刑에 맡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늘(자연)의 순리를 보면, 양은 위로

떠올라 빛(에너지)을 널리 베풀어 한해 수확(歲功)을 주관하고, 음은 아래로

기어들어가 때때로 나와 양을 보좌한다. 陽이 陰의 보조를 받지 못하면 혼자서

는 한해를 이룰 수 없으나, 끝내는 陽으로써 한해(歲)를 이루는 것이 하늘 뜻

(天意)이다. 王은 하늘 뜻을 받들어 정치에 종사하므로, 德教에 맡기고 형벌에

맡기지 않는다. 刑에 내맡겨 세상을 다스릴 수 없음은, 마치 陰에 맡겨 한해를

이룰 수 없음과 같다. 형벌에 내맡긴 정치는 하늘에 순응하지 않기에, 先王께

서 꺼려한 것이다. 지금 先王이 德教를 행한 관직을 폐지하고, 오로지 법 집행

관리한테 내맡겨 인민을 다스리니, 이는 형벌에 내맡긴다는 뜻 아닌가? 공자가

‘교화하지 않고 주륙하면 학정이다.’고 말했는데, 아래서 학정을 시행하면 德教

가 사해에 펼쳐지기 어렵다.”60)

여기서 유명한 ‘前德而後刑’과 ‘大德而小刑’의 명제가 나왔는데, 더 유명한

‘德主刑輔’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동중서는 “나라에 道가 있으면 비록 형벌을

부가해도 형벌(집행할 일)이 없지만, 나라에 道가 없으면 비록 죽여도(사형으

로 위협해도) 이길 수 없다.”는 공자 말을 인용하여, 道의 존재 여부는 德行

여부에 달려있다며 덕정을 형정에 훨씬 우선하여 중시한다.61) 이는 “정치명령

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요행히 빠져나가고도 부끄러움이 없

는데;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운 줄도 알고 또 바르

게 된다.”는62) 말과 같은 의미로, 漢代까지만 해도 論語에 수록되지 않은 공자

말들이 많이 전승된 반증으로 보인다. 동중서는 공자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여,

덕정과 형정의 主從관계를 특히 천인합일 관점에서 반복해 역설하는데, 도처에

서 누차 천지・음양・사시의 자연법칙 원리에 빗대어 ‘천인감응’의 당위성과

정통성으로 ‘덕주형보’와 ‘大德小刑’ ‘前德後刑’을 강조한다.

59)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臣谨案春秋之文, 求王道之端, 得之于正. 正次王, 王次春. 春者,
天之所爲也；正者, 王之所爲也. 其意曰, 上承天之所爲, 而下以正其所爲, 正王道之端云尔.
然则王者欲有所爲, 宜求其端于天.”

60)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참조.
61) 身之養重於義第31: “仲尼曰: ‘國有道, 雖加刑, 無刑也；國無道, 雖殺之, 不可勝也.’ 其所謂有
道無道者, 示之以顯德行與不示爾.”

62) 論語, 爲政: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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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과 덕을 음양과 사시 天氣 운행으로 비유하는 언론은, 동중서 법사

상의 철학적 이론기초로서 매우 중요하여 춘추번로 여러 편에 자주 등장하는

데, 간략한 도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63)

요컨대, 양은 덕이고 음은 刑이니, 刑은 德에 반하지만 德으로 나아가 순응

하니 임기응변의 權이다. 즉, 형은 덕(經)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權이다.

하늘은 經을 드러내고 權을 숨기며, 德을 앞세우고 刑을 뒤로 하며, 德을 크게

중시하고 刑을 작게 경시하는 뜻이며, 經을 우선하고 權을 뒤로하며, 양을 귀

중시하고 음을 천시함이다. 군주는 하늘이 친근함을 친근하고 하늘이 멀리함을

멀리하며, 하늘이 크게 중시하는 것을 크게 중시하고 하늘이 작게 경시하는 것

을 작게 경시해야 한다. 하늘의 도수는 양과 덕에 힘쓰고, 음과 刑에 힘쓰지

않는다. 刑에 맡겨서는 세상을 성취할 수 없으니, 음에 맡겨서는 한해 농사를

이룰 수 없음과 같다. 정치를 함에 형벌에 맡김은 하늘을 거역한다(逆天)고 말

하니, 王道가 아니다.64) 여기에서 ‘大德而小刑’과 ‘務德而不務刑’이 나온다.

동중서가 보기에, 春氣는 사랑스럽고 秋氣는 엄하며, 夏氣는 즐겁고 冬氣는

슬프다. 사랑의 기운은 만물을 낳고, 엄한 기운은 공을 성취하며, 즐거운 기운

은 생명을 성장시키고 슬픈 기운은 상실로 끝나니, 하늘의 뜻(자연섭리)이다.

봄에 기쁘고 여름에 즐겁고 가을에 우울하고 겨울에 슬프니, 죽음을 슬퍼하고

삶을 즐거워하여, 여름이 봄을 성장시키고 겨울이 가을을 저장함은 大人의 뜻

63) 陽尊陰卑 第43 및 王道通三 第44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64) 陽尊陰卑第43: “惡之屬盡爲陰, 善之屬盡爲陽, 陽爲德, 陰爲刑, 刑反德而順於德, 亦權之類也,
雖曰權, 皆在權成. …以此見天之顯經隱權, 前德而後刑也. 故曰：陽, 天之德, 陰, 天之刑也.…
大德而小刑之意也, 先經而後權, 貴陽而賤陰也. …此皆天之近陽而遠陰, 大德而小刑也. 是故
人主近天之所近, 遠天之所遠, 大天之所大, 小天之所小. 是故天數右陽而不右陰, 務德而不務
刑；刑之不可任以成世也, 猶陰之不可任以成歲也；爲政而任刑, 謂之逆天, 非王道也.”

陽 善之屬 德 天之德 陽氣 暖 予 仁 寬 愛 生 實位 貴

陰 惡之屬 刑 天之刑 陰氣 寒 奪 戾 急 惡 殺 空位 賤

春(氣) 暖 愛(氣) 生物 生 喜 四時之行 父子之道

秋(氣) 淸 嚴(氣) 成功 收 憂 天地之志 君臣之義

夏(氣) 溫 樂(氣) 養生 養 樂 陰陽之理 聖人之法

冬(氣) 寒 哀(氣) 喪終 藏 悲
以夏養春, 
以冬藏秋

大人之志



동중서(董仲舒)의 법사상 / 김지수  415

이다.65) 하늘에도 희노애락의 운행이 있고, 인간에도 춘추동하의 기운이 있으

니, 천인합일의 부류를 일컫는다. 양에 친근하고 음에 소원하며, 德에 맡기고

刑을 멀리하는 이치에서, 하늘의 뜻(자연섭리)은 항상 음을 빈 곳에 두고 조금

씩 꺼내 보조로 쓴다. 그래서 “刑은 德의 보필이고, 陰은 陽의 보조이며, 陽은

한해의 주인공이다.”66) 여기서 “刑者, 德之輔”가 그 유명한 ‘德主刑輔’의 근원

출전이다.

그에 의하면, 양은 나와서도 들어가도 튼실한 자리인데, 음은 나와서도 들어

가도 텅 빈 자리이니, 하늘이 양에 맡기고 음에 맡기지 않으며, 德을 좋아하고

刑을 좋아하지 않는다.67) 천지에는 항상 1음1양의 도리가 존재하니, 양은 하늘

의 德이고, 음은 하늘의 刑이다. 하늘에도 희노의 기운과 애락의 마음이 있어,

사람과 서로 부합하여 비슷하니, 하늘과 인간이 하나(天人合一)이다. 양이 음보

다 훨씬 많아 한해 공을 이루듯이, 德이 刑보다 훨씬 중후하게 베푸는 것이다.

하늘의 음기 운행을 보면, 조금만 취해서 가을의 공을 이룰 뿐, 그 나머지는

모두 겨울에 귀속시켜 쌓아 저장한다. 聖人의 음기 시행도 조금만 취해서 엄숙

함을 세울 뿐, 그 나머지는 모두 喪에 귀속시키니, 喪도 사람의 겨울기운인 것

이다. 고로 사람의 太陰은 刑에 적용하지 않고 喪에 적용하며, 하늘의 太陰은

만물에 적용하지 않고 텅 빈 空에 적용한다. 空도 喪이고 喪도 空이라, 그 실

질은 하나이니, 모두 잃고 죽어 없어지는 의미이다.68)

동중서는 하늘이 양에 친근하고 음에 소원하여, 德에 맡기고 刑에 맡기지

않는다고 본다. 하늘이 양의 따스함으로 만물을 낳고, 땅이 음의 맑음으로 성

장시키니, 따듯하지 않으면 나지 않고 맑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로를 비교하자면, 따스함과 더위가 백이라면 맑음과 추위는 하나이니, 德敎

와 刑罰의 관계도 이와 같기에, 성인은 사랑이 많고 엄숙함이 적으며, 그 덕이

중후하고 형벌이 간소하여, 하늘의 도에 짝(배합)한다고 한다.69)

65) 王道通三第44: “春氣愛, 秋氣嚴, 夏氣樂, 冬氣哀；愛氣以生物, 嚴氣以成功, 樂氣以養生, 哀氣
以喪終, 天之志也. …春主生, 夏主養, 秋主收, 冬主藏. 陰, 刑氣也, 陽, 德氣也. 是故春喜、夏
樂、秋憂、冬悲, 悲死而樂生, 以夏養春, 以冬藏秋, 大人之志也.”

66) 天辨在人第46: “天乃有喜怒哀樂之行, 人亦有春秋冬夏之氣者, 合類之謂也. …陰終歲四移, 而
陽常居實, 非親陽而疏陰, 任德而遠刑與? 天之志, 常置陰空處, 稍取之以爲助, 故刑者, 德之
輔, 陰者, 陽之助也, 陽者, 歲之主也.”

67) 陰陽位第47: “陽出實入實, 陰出空入空, 天之任陽不任陰, 好德不好刑如是也, 故陰陽終歲各一出.”
68) 陰陽義第49: “天地之常, 一陰一陽, 陽者, 天之德也, 陰者, 天之刑也.… 天亦有喜怒之氣, 哀樂
之心, 與人相副, 以類合之, 天人一也. …使德之厚於刑也, 如陽之多於陰也. 是故天之行陰氣
也, 少取以成秋, 其餘以歸之冬；聖人之行陰氣也, 少取以立嚴, 其餘以歸之喪, 喪亦人之冬氣.
故人之太陰不用於刑而用於喪, 天之太陰不用於物而用於空, 空亦爲喪, 喪亦爲空, 其實一也,
皆喪死亡之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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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하늘의 운행에 부응한 성인의 정치에서, 慶은 따스한 봄, 賞은 더운

여름, 罰은 맑은 가을, 刑은 추운 겨울에 각각 해당한다고 동중서는 말한다. 慶

賞罰刑은 王이 덕정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慶賞罰刑 四政과 春夏秋冬 사시는

부절처럼 딱 합치하여, 왕은 하늘에 짝(배합)한다고 한다.70) 한편, 천지사시의

도덕적 속성으로 왕정의 경상형벌에 공평무사한 도덕성을 강조한 비유가 특기

할 만하다.

“하늘에는 和、德、平、威가 있으니, 봄은 하늘의 和, 여름은 하늘의 德, 가

을은 하늘의 平, 겨울은 하늘의 威이다. 하늘의 질서는 반드시 먼저 온화한 연

후에 德이 피어나고, 반드시 먼저 평정한 연후에 위엄이 피어난다. 和가 아니

면 慶賞의 德이 필 수 없고, 平이 아니면 형벌의 위엄이 필 수 없다. 또 德은

和에서 생기고, 위엄은 공평에서 생기니, 不和하면 德이 없고, 불공평하면 위엄

이 없다. 이러한 하늘의 道는 통달한 자가 알아볼 수 있다. 내가 비록 유쾌하

고 기쁠지라도, 반드시 먼저 온화한 마음으로 합당함을 구한 다음 慶賞을 발행

하여 德을 세워야 하며, 비록 분하고 노여워도 반드시 먼저 평정한 마음으로

행정절차를 구한 다음 형벌을 발동하여 위엄을 세워야 한다. 항상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늘의 덕(天德)’이라 부르고 天德을 행하는 자를 聖人이라 부른

다.”71)

그에 따르면, 희노애락 감정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性命이니, 하늘의 기

운인 따듯함・맑음・추위・더위가 제때 저절로 발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래서 봄에는 어짊을 닦아 착함을 구하고, 가을에는 의로움을 닦아 혐오를 구하

며, 겨울에는 형벌을 닦아 청명함을 구하고, 여름에는 德을 닦아 관대함에 이

르니, 이것이 천지에 순응하여 음양을 체득하는 성인의 덕정이다.72)

69) 基義第53: “天之親陽而疏陰, 任德而不任刑也. …不暖不生, 不淸不成, 然而計其多少之分, 則暖
暑居百而淸寒居一, 德敎之與刑罰猶此也. 故聖人多其愛而少其嚴, 厚其德而簡其刑, 以此配天.”

70) 四時之副第55: “聖人副天之所行以爲政, 故以慶副暖而當春, 以賞副暑而當夏, 以罰副淸而當
秋, 以刑副寒而當冬, 慶賞罰刑, 異事而同功, 皆王者之所以成德也. 慶賞罰刑, 與春夏秋冬, 以
類相應也, 如合符, 故曰：王者配天, 謂其道.…慶賞罰刑各有正處, 如春夏秋冬各有時也.… 故
慶賞罰刑有不行於其正處者, 春秋譏也.”

71) 威德所生第79: “天有和、有德、有平、有威、有相受之意、有爲政之理, 不可不審也. 春者, 天
之和也, 夏者, 天之德也, 秋者, 天之平也, 冬者, 天之威也. 天之序, 必先和然後發德, 必先平然
後發威, 此可以見不和不可以發慶賞之德, 不平不可以發刑罰之威, 又可見德生於和, 威生於平
也, 不和無德, 不平無威, 天之道也, 達者以此見之矣. 我雖有所愉而喜, 必先和心以求其當, 然
後發慶賞以立其德；雖有所忿而怒, 必先平心以求其政, 然後發刑罰以立其威, 能常若是者, 謂
之天德, 行天德者, 謂之聖人.”

72) 如天之爲第80: 陰陽之氣在上天亦在人, 在人者爲好惡喜怒, 在天者爲暖淸寒暑. …天之志也. 而
聖人承之以治, 是故春修仁而求善, 秋修義而求惡, 冬修刑而致淸, 夏修德而致寬, 此所以順天
地, 體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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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동중서의 덕주형보 법사상은 천인합일 천인감응 이론체계 속에서

철저하게 천지・음양・사시의 자연운행법칙과 상관하여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추번로 9편 제목에 ‘오행’이 들어가지만, 법사상과 관련해서는 ‘음양’에

비해 비중이 훨씬 작다. 물론 禮記 月令 편이나 呂氏春秋처럼, 당시 오행이론

에 근거하여 오행의 변괴와 刑政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은 일부 나온다. 예컨

대, 무릇 물은 법을 집행하는 司寇인데, 법 집행이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며 법

을 빙자해 사람을 처형하면, 司營이 그를 주륙한다. 그래서 흙이 물을 이긴다

(土勝水)고 말한다.73) 물(水)은 겨울이니, 지극한 음을 저장한다. 성과 마을 문

을 닫고 대수색을 벌여 형벌을 단행하고 죄인을 체포하며, 관문과 교량을 단속

하여 밖으로 이사하지 못하게 막는다.74) 오행에 변괴가 닥치면 마땅히 덕으로

구제해야 하니, 천하에 덕을 베풀면 허물이 사라진다. 德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3년이 안 되어 하늘에서 돌비가 내린다. … 이는 법령이 느슨해지고 형벌이 시

행되지 않음이니, 이를 구제하려면 감옥에 갇힌 죄수를 긍휼히 여기고 간사한

도적을 심판하며 중죄인을 주륙하고 닷새간 수색한다.75) 요컨대, 왕의 통치가

유능하면 정의가 바로서고, 정의가 바로서면 秋氣가 제자리를 얻는다. 고로 의

롭고 지혜로운 자가 가을을 주관한다. 秋氣가 비로소 숙살하면, 왕은 작은 형

벌을 시행하고, 인민이 범하지 않으면 禮義가 이루어진다.76)

4. 형벌의 필요성과 보충성

동중서의 덕주형보와 예악교화 사상은 비록 예악과 덕정의 주도 아래 형벌

의 보조적 수단만 인정한 것이지만, 거꾸로 보면 형벌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음이 없이 양만으로 세공(歲功)을 이룰 수 없

다고 명확히 밝혔듯이, 동일한 논리맥락에서 형벌 없이 예악덕정만으로는 왕도

정치를 원만히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주 武王이 대의로 殷紂를 평정하고 周公이 예악을 제정해 문화를 이루어,

성왕강왕의 융성 시기에 40여년 감옥이 텅 빈 것은 점진적 교화와 인의의 영

향이긴 하나, 동중서는 분명히 “聖王이 천하를 다스림에 어려서 학문을 익히고

73) 五行相生第58: “夫水者, 執法司寇也, 執法附黨不平, 依法刑人, 則司營誅之, 故曰土勝水.”
74) 五行順逆第60: “水者冬, 藏至陰也, …閉門閭, 大搜索, 斷刑罰, 執當罪, 飭關梁, 禁外徙.” 治
水五行第61에도 비슷한 내용 나옴.

75) 五行變救第63: “五行變至, 當救之以德, 施之天下, 則咎除；不救以德, 不出三年, 天當雨石.
… 此法令緩, 刑罰不行；救之者, 憂囹圄, 案姦宄, 誅有罪, 蓃(搜)五日.”

76) 五行五事第64: “秋氣始殺, 王者行小刑罰, 民不犯則禮義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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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며, 爵禄으로 덕행을 함양시키고 형벌로 죄악에

위엄을 보여, 백성들이 예의를 분명히 알고 윗사람 범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한다.”고 말하여, 성왕조차도 형벌의 위하적 범죄예방 효과를 활용했다는 역사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77)

심지어 법가에서 절대 군주권 확립을 위하여 강조하였던 法・術・勢의 통치

방도까지 적극 제시하며, 이끗을 좋아하고 해악을 싫어하는(好利惡害) 감정을

역이용한 권세 강화의 권모술수도 필요하다고 긍정한다. 그에 따르면, 인민이

좋아함이 없으면 군주가 권세를 누릴 수 없고, 인민이 싫어함이 없으면 군주가

두렵게 할 수가 없다. 군주가 권세와 위엄이 없으면 인민의 언행을 금지・통제
할 수 없고, 서로 비등한 세력이 되어 복종할 리 없다. 그래서 성인은 천지자

연의 性情과 感官의 호오에 착안하여, 매혹적인 온갖 맛과 빛깔과 소리로 입・
눈・귀를 유인하되, 관직과 작록을 설치해 존비귀천에 차등을 두고 영예와 모

욕을 확실히 대비시킨 상벌제도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 인민이 좋아하는

이익으로 포상하여 권장하고, 싫어하는 해악으로 형벌을 삼아 두렵게 위협한

다. 권장과 위협이 통해야 통제가 가능하니, 통제란 좋아함을 포상해 권장하되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싫어함을 형벌로 위협하되 과도하지 않는다. 특히 포상

과 형벌이 과도해 자칫 상벌 담당관이 그 권한으로 민심을 얻고 위세를 부리

면 군주는 백성들한테 실권과 은덕이 없고, 천하가 서로 원망하고 도적질하게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78)

“성인이 인민을 통제함에는 욕망을 부리되 지나치지 않게 절제하며, 돈독하

고 순박하게 교화하되 완전한 무욕에 이르지 않게 한다. 무욕과 욕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군주의 도가 온전해진다. 나라가 나라인 까닭은 德이 있어서

고, 임금이 임금인 까닭은 권위가 있어서다. 德은 공유할 수 없고, 권위는 나눠

가질 수 없다. 德을 공유하면 은혜를 상실하고, 권위를 나눠가지면 권력을 잃

는다. 권력을 잃으면 군주는 비천해지고, 은혜를 상실하면 인민은 흩어진다. 인

민이 흩어지면 국가가 혼란해지고, 군주가 비천해지면 신하가 배반한다. 따라

서 군주는 그 덕을 고수해 인민이 달라붙게 하고, 그 권력을 확고히 장악해 신

하를 바로잡아야 한다.”79)

77) 漢書 卷56, 董仲舒傳 第26 참조.
78) 保位權第20: “民無所好, 君無以權也；民無所惡, 君無以畏也；無以權, 無以畏, 則君無以禁制
也；無以禁制, 則比肩齊勢, 而無以爲貴矣.”

79) 保位權第20: “故聖人之制民, 使之有欲, 不得過節；使之敦朴, 不得無欲；無欲有欲, 各得以足,
而君道得矣. 國之所以爲國者, 德也, 君之所以爲君者, 威也, 故德不可共, 威不可分, 德共則失
恩, 威分則失權, 失權則君賤, 失恩則民散, 民散則國亂, 君賤則臣叛. 是故爲人君者, 固守其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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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주가 無爲의 자리에서 不言의 교화를 시행하여, 소리 없고 모습 없

이 고요히 하나에 집중해 국가의 원천(샘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가

를 몸으로 삼고, 신하로 마음을 삼아서, 말소리의 메아리와 모습의 그림자를

허심탄회하게 관조해 상벌의 법을 시행하면, 모든 신하가 질서정연하게 각자

직분을 다하고 훌륭한 공적을 이루어 좋은 명예를 현양하려고 다투기 때문에,

군주는 유유자적 자재하면서 功은 신하에게서 나오고 명예는 군주한테 귀결하

는 무위자연 통치술이 펼쳐진다는 것이다.80) 이쯤 되면 전국부터 진시황 때까

지 성행한 법가의 심리강제 상벌이론이나 한초 유행한 황로학파 남면통치술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81)

실제로 황로학은 로자 도덕경에서 직접 연원하였으며,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도 ‘解老’편과 ‘喩老’편에서 도덕이론을 깊이 해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法과 術數와 權勢의 삼위일체 종합 법치주의를 완성한 것인데, 老子 도덕경은

5천여자의 간명한 문자에 심오한 함축적 의미를 담았는바, 도덕진리 자체가 음

양・動靜・剛柔 등 상대적 대우범주의 변증법적 통일로 이루어진 것인지라, 본
디 양면성을 온전히 갖추고 주관적 관점과 시대적 수요에 따라 다채롭게 해석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머금고 있다. 老子가 도의 객관・중립적 담박한

무위자연 본성을 관조하였다면, 춘추 말엽 공자는 현실사회 통치교화의 작용

관점에서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덕과 인의예악 교화의 필요성에 치중하였고, 전

국 초기 맹자는 공자 사상을 충실히 계승해 부연하였다. 순자에 이르면 겸병통

일 전쟁의 태풍과 변법개혁의 급류 속에서 공맹의 순진한 유학만 가지고는 시

대풍조와 너무 동떨어진 무용지물이 되겠기에, 성악설을 부각해 인위적 禮와

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그 제자인 李斯와 한비자의 법가사상에 확고한 토대

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러한 철학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동중서는

老子의 도가와 황로남면술은 물론 법가의 법술세 사상과 전국 이래 성행한 음

양오행이론까지 종합적으로 흡수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론의 철학사상

적 기초로서 새로운 ‘獨尊儒術’을 창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82) 물론 ‘음양’은

주역의 핵심범주이고, ‘오행’은 서경 홍범구주 가운데 첫 번째 으뜸 범주이니,

以附其民, 固執其權, 以正其臣.”
80) 保位權第20: “是以群臣分職而治, 各敬而事, 爭進其功, 顯廣其名, 而人君得載其中, 此自然致
力之術也, 聖人由之, 故功出於臣, 名歸於君也.”

81) 김지수, 傳統 中國法의 精神-情・理・法의 中庸調和-, 110-141면 참조.
82) 申波, “论董仲舒对儒学的法家化改造”, 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科版),总第207期(2008.11.), 76-80면;
陳麗桂, “漢代法家思想”, 国学学刊 2016年第2期, 65-76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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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철학사상의 핵심근간이다. 음양가는 두 범주를 결합해 천(자연)-인(사회)

관계의 이론 기초로 활용한 것이다. 어쨌든, 군주는 하늘의 강건함을 본받아

견고하고 강단 있는 통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동중서의 통치론은 이러한 시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군주는 하늘형상(천문현상, 상징)에서 법을 취한다. 존귀한 작위로써 국민을

신하로 삼아 다스리니 인자하고, 은밀하게 깊이 거처하니 신비하며, 어질고 유

능한 자를 임명해 사방을 돌보도록 부리니 현명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수여

해 어진 이와 어리석은 자를 차등 대우하니 위계가 분명하며, 현인을 불러 팔

다리로 삼으니 강단 있고, 진실한 업적공과를 고찰하여 평가하니 세상풍속이

바로 서며, 유공자는 승진하고 공로가 없으면 퇴출하니 상벌이 공정하다. 하늘

은 그 도를 집행해 만물의 주인이 되고, 군주는 항상적 법도를 집행해 국가의

주인이 된다. 하늘은 강건하지 않을 수 없고, 군주는 견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늘이 강건하지 않으면 별들의 운행이 혼란해지고, 군주가 견고하지 않으면

사악한 신하들이 관직을 어지럽힌다. 별들이 혼란해지면 하늘이 망하고, 신하

가 혼란해지면 군주가 망한다. 그러므로 하늘은 기운을 강건히 유지하기에 힘

쓰고, 군주는 정치를 견고히 행하기에 힘쓴다. 강건하고 견고한 연후에 陽道가

명령을 통제하게 된다.”83)

Ⅵ. 덕례 교화의 대외정책 화친론

동중서의 덕주형보 예악 교화론은 대외정책에서도 회유무마 정책으로 일관

되게 나타난다. 한초 文景之治 덕분에 사회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누리며 무제

가 적극적 대외정벌에 나서는 가운데, 특히 북방 흉노에 대한 방책이 조정에

뜨거운 의론주제이기도 하였다. 사마천이 흉노에 투항한 李陵을 변호한 죄로

사형을 가까스로 면하고 궁형을 당해 발분하여 사기를 저술하였듯,84) 흉노에

대한 견해는 아주 민감한 정치외교군사 문제였다.

83) 天地之行第78: “爲人君者, 其法取象於天, 故貴爵而臣國, 所以爲仁也；深居隱處, 不見其體,
所以爲神也；任賢使能, 觀聽四方, 所以爲明也；量能授官, 賢愚有差, 所以相承也；引賢自近,
以備股肱, 所以爲剛也；考實事功, 次序殿最, 所以成世也；有功者進, 無功者退, 所以賞罰也.
是故天執其道, 爲萬物主, 君執其常, 爲一國主；天不可以不剛, 主不可以不堅；天不剛, 則列
星亂其行, 主不堅, 則邪臣亂其官；星亂則亡其天, 臣亂則亡其君；故爲天者, 務剛其氣, 爲君
者, 務堅其政, 剛堅然後陽道制命.”

84) 史記, 卷109 李將軍列傳 第49 및 卷130 太史公自序 第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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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에 의하면, 漢 고조 때 劉敬, 吕后 때 樊噲、季布, 문제 때는 賈誼、朝

错, 무제 때 王恢、韓安國、朱買臣、公孫弘、董仲舒 등 훌륭한 충신 책사들이

대외정책에 관하여 서로 쟁론하였는데, 대강 총평하자면 문관・유생들은 和親

방안을 고수하고 장군・무사들은 정벌을 주장하였다. 흉노와는 문덕을 닦아 화
친한 때도 있고 무력으로 정벌한 때도 있으며, 비굴하게 섬긴 때도 있고 위엄

으로 굴복시켜 신하로 삼은 때도 있다. 화친론은 천하가 막 안정되어가던 즈음

平城의 난을 만나 劉敬이 和親하고 예물을 보내 변방을 안정시키자고 주장한

데서 비롯한다. 혜제와 려후 때도 그대로 준수하고 문제 때는 關市를 개설해

漢女를 처로 주며 후한 뇌물을 보태 해마다 천금이나 보냈으나, 흉노는 교만해

져 약속을 어기고 변경을 자주 침해하였다. 이에 文帝는 중년에 의연히 발분하

여 몸소 군복을 입고 친히 말안장을 갖추어 六郡의 양민 군사들과 함께 上林

에서 말을 달리며 활쏘기를 하고 전술진법을 강습하였다. 천하에 정예 병력을

모아 廣武에서 열병하며 馮唐에게 자문하고 장수를 논하면서 장탄식하였는데,

반고는 화친이 무익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중서는 4세대 일을 목도하고 화친론을 계승하면서 더욱 발전시켰다.

“仁義는 군자를 움직이고, 이익은 탐욕스런 소인을 움직인다. 흉노 같은 자

들은 仁義로 설득할 수 없으며, 오직 후한 이익으로 기쁘게 하여 하늘에 묶어

둘 수 있다. 후한 재물을 주어 정신 팔리게 하고, 하늘에 맹서해 약속을 굳게

지키게 하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인질로 삼아 그 마음을 묶어 둔다면, 흉노가

비록 침입하고자 하나 중후한 이익을 어찌 잃을 것이며, 맹세한 하늘을 어찌

속일 것이며, 사랑하는 아들 인질을 어찌 죽게 내버려둘 것인가? 무릇 재화를

좀 모아 뇌물을 주어 봤자 三軍의 전쟁비용보다는 훨씬 적고, 성곽을 견고하게

쌓아 지켜봤자 올곧은 선비의 약속보다 특별히 낫지 못하다. 가사 변경에 성곽

을 지키는 백성들 부모형제가 허리띠를 끌러놓고 어린애들이 칭얼대며 젖을

먹으며, 오랑캐 병마가 만리장성을 엿보지 않고, 화살격문과 봉화가 중국에 나

돌지 않는다면, 천하에 이보다 평안한 방편이 또 있으랴?”85)

이러한 동중서의 의론에 대해, 반고는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후세에도

결함이 있다고 폄하한다. 흉노 인민이 漢에 와서 투항하면, 单于도 곧장 漢의

사절을 억류해 보복할 정도로 오만한 심보였는데, 그들이 사랑스런 아들을 인

질로 보내길 기대함은 당시 정황에 맞지 않고, 만약 인질을 잡지 않고 빈말로

화친을 약속한다면, 효문제의 회한을 답습하고 흉노의 끊임없는 사기행각을 조

85) 漢書 卷94下, 匈奴傳 第64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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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변방성곽 방어에 지략이 뛰어난 무신을 선발 배치하

여, 방어용 전술적 도구들을 잘 갖추고, 긴 창과 억센 활과 병기들을 마련해

대비해야 하거늘, 믿을 만한 변방 대비책이 고작 백성들 재화를 거둬 멀리 사

신을 보내 예물을 바치는 것이라면, 이는 백성을 착취해 도적한테 바치는 꼴이

니, 달콤한 말을 믿고 빈 약속을 지키면서 오랑캐 병마가 엿보지 않길 바란다

면, 이미 지나친 허황된 믿음이라는 것이다.86)

반고의 총평은 오만무도한 중화제국주의 근성에서 비롯한 전형적인 현실적

강경론이다. 무제 당시에 비록 정벌로 승리하여 노획이 많았지만, 병사와 군마

의 상실도 그에 상응하여 상당하였다. 비록 河南의 벌판을 개척하고 朔方의 군

현을 설치하였지만, 또한 造陽 이북 9백여리를 포기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

고 전쟁불사 강경론자들은 대개 전쟁으로 인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 반고는 “백성 재화를 착취해 변방 도적한테 예물

바치는 굴욕”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논조인데, 그러면 그 막대한 전쟁비용

과 사상자들의 희생은 백성들이 감당해도 좋은가?

옛날 문왕의 조부 고공단보가 邠에 거주하는데, 狄人이 침입해와 폐백으로

섬겨도 면할 수 없고, 犬馬로 주옥으로 섬겨도 면할 수 없자, 자기 부족 원로

들한테 ‘狄人이 욕심내는 것은 우리 토지요. 듣자니 군자는 사람을 봉양하는

수단(토지)으로 말미암아 사람(목적)을 해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어찌 임금

없는 게 걱정이겠소? 내가 떠나겠소!’ 라고 말하고는 邠을 떠나 梁山을 넘어

岐山 아래 거했는데, 邠 사람들이 어진 사람 놓칠 수 없다고 감탄하며 구름처

럼 따라왔다. 그 어진 마음과 덕행이 周 왕조 창업의 기반이라고 역사는 전한

다.87)

염구는 季氏의 가신이 되어, 간언으로 계씨의 德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오히

려 조세수취를 전보다 배로 늘렸다. 그래서 공자가 ‘求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

희는 북을 울려 그를 공격해도 된다.’고 힐난했다. 이에 맹자는 임금이 仁政을

시행하지 않는데 더 부유하게 만드는 자들은 모두 공자한테 버림받았다며, “군

주를 위해 강경한 전쟁론을 주장하여, 전쟁으로 땅을 빼앗고 인민을 죽여 벌판

을 가득 채우며, 전쟁으로 성을 빼앗고 인민을 죽여 성을 가득 채운다면, 이는

86) 漢書 卷94下, 匈奴傳 第64下 참조.
87) 孟子, 梁惠王下: “昔者, 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不得免焉; 事之以犬馬, 不得免焉;
事之以珠玉, 不得免焉. 乃屬其耆老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不以
其所以養人者害人. 二三者, 何患乎無君? 我將去之!’ 去邠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邠人曰:
‘仁人也, 不可失也.’ 從之者, 如歸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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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거느려(땅한테) 사람고기를 먹이는 꼴이니, 그 죄가 죽음(사형)으로도

모자란다.”고 성토하였다. 전쟁을 잘하는 손빈・오기 같은 병가가 최고형에 해

당하고, 소진 장의 같은 합종연횡론자가 그 다음 형에, 황무지를 개간해 토지

경작으로 농경과 戰功을 독려하는 상앙 같은 법가는 그 다음 형벌에 해당한다

는 주장이다.88)

한편, 춘추필법에 따르면, 흉년에는 신축은 물론이고 기존 건축물도 수리하

지 않으니, 인민을 괴롭히지 않으려는 의도다. 인민을 괴롭힘도 싫어하거늘, 하

물며 인민을 상해하고, 더더구나 인민을 죽인단 말인가? 흉년에 기존 건축물

수리를 힐난하고, 새 성읍 건설은 기록조차 않는데, 인민을 조금 해치면 조금

싫어하지만, 크게 해치면 죄악이 커서 아예 감춰버린다. 그런데 인민을 대량

살상하는 전쟁정벌은 얼마나 막대한 죄악인가? 무력에 내맡겨 인민을 전쟁에

내몰아 살상으로 잔인하게 해치는 죄악보다, 만일을 대비해 군대나 형벌을 설

치는 하나 사용하지 않고 仁義로써 복종시키는 덕례 교화를 동중서는 절대 지

지한 것이다.

“무릇 덕망이 측근도 친근하게 못하고, 문덕이 먼 곳 사람이 찾아와 귀순하

게 못하면서, 결단코 무단으로 전쟁정벌을 벌이는 자는 진실로 춘추에서 몹시

질시하니, 이는 모두 불의여서 비난하는 것이다.”89)

동중서가 무제의 대외 정벌전쟁을 극력 반대하고 만류한 철학사상은, 춘추

에 정의로운 전쟁이 없다는 맹자의 견해를 전폭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공맹의

仁政과 민본을 충실히 계승한 정통 유학자로서, 명실상부한 인도주의 철학사상

을 현실정치에 지행합일로 실천궁행하고자 노력한 성현이었다. 특히 ‘노비제

폐지(去奴婢)’ 건의는 공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의 면

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88) 孟子, 離婁上: “君不行仁政而富之, 皆棄於孔子者也. 況於爲之强戰, 爭地以戰, 殺人盈野, 爭
城以戰, 殺人盈城? 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 罪不容於死. 故善戰者服上刑, 連諸侯者次之, 辟
草萊任土地者次之.”

89) 竹林第3: “且春秋之法, 凶年不修舊, 意在無苦民爾；苦民尙惡之, 況傷民乎? 傷民尙痛之, 況
殺民乎? 故曰：凶年修舊則譏, 造邑則諱, 是害民之小者, 惡之小也；害民之大者, 惡之大也,
今戰伐之於民, 其爲害幾何? 考意而觀指, 則春秋之所惡者, 不任德而任力, 驅民而殘賊之；其
所好者, 設而勿用, 仁義以服之也. …夫德不足以親近, 而文不足以來遠, 而斷斷以戰伐爲之者,
此固春秋所甚疾已, 皆非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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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春秋折獄과 原心定罪의 司法

‘덕주형보’인지라 덕과 인의예악의 교화가 훨씬 중요하고 형정은 말단지엽이

지만, 형정을 관장하는 사법재판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하는 직접적 위

협인지라, 민심의 득실에 결정적 요인으로서 때론 왕권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직결된다. 이점을 동중서도 잘 인식했다.

“절옥이 옳고 합당하면 도리가 더욱 분명해지고 교화가 더욱 널리 시행되지

만, 절옥이 그르고 부당하면 불합리와 부조리가 대중을 미혹시켜 교화에 오히

려 방해만 된다. 교화는 정치의 근본이고, 절옥은 정치의 말단지엽이라서, 두

정사의 영역과 비중은 서로 다르지만, 그 작용은 한가지인지라, 상호 보완하여

순조로워야 한다. 그래서 군자가 이들을 모두 중시한다.”90)

위정자가 민사 聽訟과 형사 折獄을 삼가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데,

춘추공양학을 중심으로 천인합일 재이론을 펼친 동중서는 의심스러운 중대한

재판에서도 ‘춘추’의 經義와 정신에 의거한 명쾌한 판결로 유명하였다. 춘추결

옥과 원심정죄에 대하여는 역대 오해와 비난이 숱하게 쏟아져 왔는데, 동중서

원전과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 크다.

“春秋에서 聽獄은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뜻(志)을 살펴낸

다. 뜻이 사악한 경우 (범죄)완성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죄악의 수괴(주범, 주

모자)는 죄와 형벌을 특별히 가중하며, 본래 정직한 자는 감경으로 논죄한다.

이러한 까닭에 逢丑父는 마땅히 참수해야 하고, 轅濤塗는 체포해서는 안 되며,

魯季子는 慶父를 추격했고, 吳季子는 闔廬를 풀어주었다. 이 네 사건은 罪는

같은데 논죄(형벌)는 다르니, 그 본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둘 다 三軍을 기만했

으나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았으며, 둘 다 군주를 시해했으나 누구는 주

륙하고 누구는 주륙하지 않았다.”91)

이것이 ‘原心定罪’로 유명한 ‘춘추절옥’ 또는 ‘춘추결옥’인데, 동중서의 문헌

표현에 의하면 ‘春秋聽獄’과 ‘原志定罪’라 할 것인바, 후대 문헌기록을 통해 일

반 관용어로 형성된 것이다. 춘추절옥은 동중서의 독창적 발명일 수 있으나,

진시황 분서갱유 이후 잿더미와 흙벽 속에서 찾아낸 경전의 복원 과정에서 성

90) 精華第5: “故折獄而是也, 理益明, 敎益行；折獄而非也, 闇理迷衆, 與敎相妨. 敎, 政之本也, 獄,
政之末也, 其事異域, 其用一也, 不可不以相順, 故君子重之也.”

91) 精華第5: “春秋之聽獄也, 必本其事而原其志. 志邪者, 不待成；首惡者, 罪特重；本直者, 其論
輕. 是故逢丑父當斮, 而轅濤塗不宜執, 魯季子追慶父, 而吳季子釋闔廬, 此四者, 罪同異論, 其
本殊也. 俱欺三軍, 或死或不死；俱弑君, 或誅或不誅；聽訟折獄, 可無審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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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학풍의 결과 자연스레 형성된 시대적 산물로 보인다. ‘춘추’ 3傳 가운데

상세한 사실관계에 치중한 좌전이나 경전해석에 주력한 곡량전과 달리, 공양전

은 춘추필법의 대명사로 알려진 공자의 ‘微言大義’를 위주로 역사에 담긴 성인

의 ‘정신’을 밝혀 선양하였는데, 이점이 정통 유학의 계승자로서 자임한 동중서

의 ‘독존유술’ 주창과 춘추절옥 성행의 본질적 요인이 되었다.92)

歐陽生한테 尙書를 배우고 박사가 되어 孔安國한테 수업을 받은 兒寬은 무

제 때 廷尉 張湯의 휘하에서 “옛 법의 정신으로 의심스러운 옥안을 잘 판결”

하여 칭송을 받고 어사대부까지 올랐다고 전한다.93) 또 昭帝 始元6년(기원전

81) 각지 현량문학들을 소집하여 어사대부와 조정에서 벌인 정책현안토론회의

내용을 기록한 桓寬의 鹽鐵論에는, “春秋에 형사재판(治獄)은 마음을 의론해

죄를 정하니, 뜻이 선량하면 법에 어긋나도 면죄해주고, 뜻이 사악하면 법에

부합해도 주륙하였다.”94)는 현량문학의 주장이 실려, 당시 한대 춘추절옥과 ‘論

心定罪’의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후한 말 董卓의 혼란으로 왕실이 동천하면서 진시황 분서갱유 못지않

은 참혹한 변란으로 문물전장이 모두 불 타버려 許都에서 惟新을 도모하는 가

운데, 建安元年 應邵가 律令을 刪定하여 漢儀를 편찬해 바치며, “載籍은 嫌疑

를 결단하고 是非를 밝히며 포상과 형벌의 적정한 중용 기준을 제시하여 후세

인들에게 길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데, 膠西 승상을 지낸 동중서가

연로하여 질병으로 사직해 귀향한 뒤에도, 조정에서 매번 중요한 의심스러운

형정 의안이 생기면 여러 차례 廷尉 張湯을 파견하여 정위가 친히 누추한 마

을거리를 찾아가 득실을 자문하여 춘추결옥 232사례가 이루어진바, 매번 경의

정신으로 대답하여 상세하게 의론”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였다.95)

동중서의 춘추결옥 232사례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른 문헌에 6건 정도

92) 한대 춘추절옥이 성행한 시대 배경으로, 첫째 율령이 너무 번쇄하고 복잡하여 해석적용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점, 둘째 오경박사의 설치 등으로 경학숭상 풍조가 만연한 점, 셋
째 명경과 등 관직 등용문으로 출세와 부귀의 유인이 강한 점, 넷째 유가 예교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한 점, 다섯째 전국과 진을 거치면서 한대 유가와 법가 사상이 융합하는 外儒
內法의 율령문화가 정착하는 정치적 요인 등이 꼽힌다. 黃源盛, 漢代春秋折獄之硏究, 中興
大學 法律學硏究所 碩士論文(1982), 10-19면 참조.

93) 漢書, 卷58 公孫弘卜式兒寬傳 第28: “以古法義决疑獄.” 兒寬은 공손홍, 동중서와 함께 한초
3대 우아한 유생으로 한서에서 거듭 칭송하고 있다.

94) 鹽鐵論, 刑德第55: “春秋之治獄, 論心定罪, 志善而違于法者免, 志惡而合于法者誅.”
95) 後漢書 卷48, 列傳 第38, 應劭傳 참조. “…故膠(東)(西)相董仲舒老病致仕, 朝廷每有政議, 數
遣廷尉張湯親至陋巷, 問其得失. 於是作春秋決獄二百三十二事, 動以經對, 言之詳矣. …臣累
世受恩,…輒撰具律本章句﹑尚書舊事﹑廷尉板令﹑決事比例﹑司徒都目﹑五曹詔書及春秋斷獄凡二百五
十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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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되어 전해질뿐 모두 산실되어 매우 안타깝다.96) 객관적 행위 결과보다는

주관적 심정 동기를 중시하는 춘추결옥의 정신은 그의 재이론과 함께 후대 동

아시아 전통왕조의 사법실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근대화 이래 서유럽

형법사상에 비추어 신랄하게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역사발전론 관점에서

고대 법제도와 문화를 보면 미개하고 전근대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한계와 시대적 제약을 감안하고, 동서양과 고금의 법원칙과 철학정신이

상이한 데서 비롯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97) 더구

나 근대 서유럽 개인주의의 궁극적 뿌리가, 죄와 도덕을 판단할 때 행위 중심

의 전통 종교가 아니라 동기에 의해 따지라고 설파한 예수 가르침에 있다고

여기는 에밀 뒤르켕이나 막스베버의 견해에 대비해본다면,98) 고대 동양의 원

심정죄 사법원칙은 시대를 초월한 선진 법사상임을 알 수 있다.99)

혹자는 “더러 죄가 같은데 의론(형벌)이 달라서, 간사한 옥리들이 이를 기화

로 뒷거래를 하여, 살리고자 하면 감면으로 의론하고, 죽이고자 하면 사형으로

비부해, 의론하는 자들이 모두 원통하게 상심하였다.”는100) 한서 형법지 기록

이 바로 논심정죄의 동기론과 관련되며, 무고한 인민을 임의로 처형하면서 지

배층의 죄책은 면죄부를 주는 자의적인 ‘이현령비현령’ 재판관행을 낳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101) 한편, 전제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에 빌미를 준

96) 李仁哲, “春秋決獄의 槪念에 대한 再檢討 : 董仲舒 ｢春秋決獄｣의 事例를 중심으로”, 東洋
史學硏究 第57輯(1997.1.), 1-42면 참조.

97) “율령의 유가화” 관점에서 ‘春秋決獄’ 연구사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李仁哲, “春秋決獄
연구의 문제점”, 歷史學報 第151輯(1996), 335-351면 참조. 춘추결옥과 로마시대의 12표
법의 초보적 비교 연구로, 이재규, “고대 동서양의 법에 대한 비교 연구”, 인문과학 제53
집(2014.2.), 149-178면이 있다.

98) 박성현,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심볼리쿠스, 2019 개정판4쇄, 31-32면 참조. 죄와 도덕을
행위가 아닌 동기에 의해 따짐은 ‘신 앞에 홀로 선 개인’을 전제로 가능하며, 사회가 아
닌 개인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99) 본고 심사위원1은 동중서 법사상도 근대 형벌이론처럼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절충으로
보이며, 플라톤의 ｢법률｣에서도 주관적 목적・의도・심정까지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나
눈 점을 지적하며, 플라톤이나 동중서나 고대의 결과 중심 응보주의를 비판・극복하려는
의식에서 법철학사상의 커다란 발전을 이끌었다는 취지의 논평으로 적극 공감과 동의를
표해주었다. 지면을 통해 깊이 감사한다.

100) 漢書 卷23, 刑德志 第3: “或罪同而論異. 奸吏因缘爲市, 所欲活則傅生議, 所欲陷則予死比,
議者咸冤傷之.”

101) 역사상 춘추절옥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론으로는 馬端臨의 文獻通考(권182)를 필두로, 余
英時・章炳麟・劉師培 등이 손꼽힌다. 자세한 내용은, 黃源盛, 전게론문, 176-181면 참조.
현대 법학자로서 비판론은, 法學敎材編輯部, 中國法律思想史, 174면; 楊鶴皐 主編, 中國法
律思想史, 269면; 李光燦・張國華 主編, 전게서, 702면; 楊鶴皐 主編, 新編中國法律思想史,
201면; 劉新 主編, 전게서, 1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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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도 크지만, 혹리들의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이 유행하던 시기에 객관상 인

민에 대한 형벌의 감경을 유도하여 적지 않은 인명을 구활한 공로도 크다는

공평한 평론도 눈에 띈다.102)

살피건대, 동중서는 명백히 ‘법에 의한 형벌’을 주장하고, 법의 상징인 물처

럼 執法도 저울대 형평을 이루어 청렴・공평하여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고

오직 법에 의거해 소송을 심리・판단하여 편파적인 阿曲이 없어야 함을 강조

한다. 공자가 魯 司寇가 되어 단옥할 때 대중과 함께 인정과 사리에 부합한

판결로 죽는 자도 원한이 없고 산 자도 원망이 없는 경지를 이상으로 여겼

다.103) 또“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그 뜻을 살피는” 전제에서,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할 율령이 없는 疑案에 대하여 조정의 자문에 부응하여 춘추 경의를 인용

해 판단한 것으로, “결코 법률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단지 법률조문의 적용에

유가가 제창한 人情머리가 풍부하게 스며 ‘情理’에 합당하고, 그 결과 經義를

인용한 그 판결은 모두 형벌을 감면한 것이다.”104)

그리고 이는 근대 사법의 기본원칙과 절차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재판이다.

예컨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

면 條理에 의한다는 규정에서, 재판의 직접 준거가 될 법령의 흠결 시 관습과

최후의 보충 법원으로서 ‘條理’는 “당시 입법자라면 제정했음직한 자연법적 합

리적 법리”로서, 전통시대에는 당연히 성현의 경전 義理와 정신이 원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심심치 않게 성경이나 셰익

스피어 같은 대문호의 고전 내용이 일상다반사로 인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법 실천관행은 사실 인간의 성문 실정법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동서고금에

당연히 예기되는 합리적・합정적 법문화 현상인 것이다. 실제로 후한 왕충은

“동중서가 올린 春秋의 義리가 모두 律에 계합하여 어그러지거나 다른 게 없

었다.”고 전하면서, 춘추는 공자가 제작하여 漢에 물려준 經으로, 단지 법가만

존중하고 춘추의 고상함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편견이라고 꼬집는다.105) 원

심정죄를 빌미로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법권을 농단하는

102) 张历凭, “董仲舒法律思想初探”, 信阳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제17권 제4기(1997.10),
49면.

103) 五行相勝第59: “依法刑人.” ; 五行相生第58: “北方者水, 執法, 司寇也, …執衡而藏, 至淸廉
平, 賂遺不受, 請謁不聽, 據法聽訟, 無有所阿, 孔子是也；爲魯司寇, 斷獄屯屯, 與衆共之,
不敢自專, 是死者不恨, 生者不怨.”

104) 庆明, “董仲舒的法哲学思想”, 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제13권 제1기(2000.1.), 42면
참조.

105) 王充, 論衡, 程材: “董仲舒表春秋之義，稽合於律，無乖異者. 然則春秋、漢之經，孔子制
作，垂遺於漢. 論者徒尊法家，不高春秋，是闇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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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교한 혹리에게 원죄가 있지, 춘추결옥 원심정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

다.106)

사실, 독존유술 대일통 사상이 시대적 요청으로 등장한 필연적 산물이듯이,

춘추절옥도 당시 사회와 통치계층의 현실적 수요에 기인한 시절인연으로 출현

한 것이다. 우선 기록상 분명히 동중서는 조정의 의안에 대한 자문 요청에 부

응하여 춘추의 정신(經義)으로 답변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제 때 張釋之가

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심과 여론에 맡겨 형벌이 크게 줄고 단옥이 4백

건밖에 안 되어 ‘형벌이 필요 없던(刑错)’ 풍조와는 대조적으로, 무제 때 중앙

집권 강화와 대외정벌 강행에 잦은 징발과 부역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간사

한 범법이 폭증하자, 이에 대처할 廷尉로 기용한 張湯・趙禹 같은 酷吏들이 秦
의 가혹한 법치유풍을 되살려 강력한 법령제정과 준엄한 재판으로 법망이 조

밀해져, 律令 359章에 사형(大辟)이 409조 1882요건에 이르고 사형죄 판결사례

만 무려 13,472건이나 되어 문서가 전각에 넘쳐 담당법관이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107) 그 결과 혹리들의 자의적 법적용이 횡행하는 가운데, 동중서는

조정의 자문요청을 계기로 법관의 ‘법에 의거한 청송과 처형’을 강조하면서, 덕

주형보 사상에 부합하는 ‘정의에 의거한 법 적용’ 및 춘추결옥을 주창한 것이

다. 이에 당시 가혹한 漢律을 부정・수정하고 백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비록 유심주의라는 힐난을 받긴 하지만 범죄사실과 동기

및 목적을 함께 살펴 고의범과 과실범을 분간하고, 예비・미수・중지범과 주범
및 종범을 구분해 형벌을 차별화하여 상당히 섬세한 법학이론을 구성한 공로

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후대에 오해하는 이른바 내심의 동기목적을 겨냥

한 사상범 처벌과는 전혀 무관하며, 후대 왜곡과 오남용 부작용 폐해까지 동중

서의 춘추결옥에 덮어씌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나마 유가 경전에 근거한

춘추절옥이 오히려 법가의 각박한 엄형중벌 재판을 상당히 제약하는 건전한

견제기능을 하고, 그 구체적 실제사례들이 축적되어 유가의 예를 율령에 공식

편입하는 ‘納禮入律’의 결과 隋唐律에 이르러 전통 율령체계의 완성을 이룩한

셈이다.108) ‘법의 유교화’든 ‘禮의 법제화’든, 유교경전을 통치이념으로 승화하

106) 춘추절옥에 대한 法制 및 법학 관점의 상세한 옹호변론은, 黃源盛, 전게론문, 182-198면
참조.

107) 漢書 卷23, 刑德志 第3: “及至孝武即位, 外事四夷之功, 内盛耳目之好, 征發烦数, 百姓贫耗,
窮民犯法, 酷吏擊断, 奸轨不勝。于是招進張湯、趙禹之属, 條定法令, 作见知故縱、監臨部
主之法, 缓深故之罪, 急縱出之诛。其后奸猾巧法, 转相比况, 禁罔浸密。律、令凡三百五十
九章, 大辟四百九條, 千八百八十二事, 死罪决事比萬三千四百七十二事。文書盈于几阁, 典
者不能遍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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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율령의 보완을 넘어서 율령의 정당성을 판별하고 개폐까지 촉구하는 권력

제한의 기능도 수행한 것이다.109)

관점을 바꿔서 보면, 춘추결옥은 유학자의 言權(담론권력)의 실천이라는 막

강한 기능을 수행한 통로가 되었다. 춘추시대부터 군자의 주요 立言 방식으로

애용된 ‘信而有徵’(春秋左傳, 昭公8年, 叔向의 말)의 경전인용은 주로 詩・書와
‘君子曰’이 주류였는데, 사실 이는 합리적 논증이 부족한 권위에의 오류로 의심

을 살 수 있지만, 동중서의 춘추결옥은 經義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

실관계와 가치관을 함께 인용하여 합리적 比附유추로 인정받는다. 비록 ‘君子

原心’이 자의성의 빌미를 야기할 신비주의 색채가 짙긴 하지만, 천벌의 경고로

강조한 재이론과 더불어 조정의 정치의론에 유학자의 발언권을 강화한 역사적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110)

사실 근대 죄형법정주의와 고대 전통(書經) 법제에는 ‘의심스러운 경우 피의

자에게 유리하게’라는 확고한 원칙이 공통인바, 현전하는 동중서 춘추결옥 구

체사례 4건은 정확한 적용 법률 부재 시 춘추 경의를 인용하여 감면 방향으로

의론했는데, 근래 부정적 폐해 못지않게 인도주의 흠휼정신이 강하여 오히려

진보적이라는 긍정 평가가 높아진다.111) 사실 한무제 때 동중서와 사마천이 시

기질투에서 비롯한 참소(讒訴)로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도 춘추결옥의 정신과 원심정죄 원칙을 자주 들어

훈습한 무제가 두 현인의 마음과 동기에 악의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역사

의 죄인이 될 수 없다는 내적 자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Ⅷ. 결어

지금까지 동아시아 2천여년 전통왕조의 통치체제 확립에 직간접으로 지대한

공헌을 한 동중서의 시대적 배경과 다양한 법사상을 대강 살펴보았다. 한의 중

원 재통일과 초기 사회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무제의 확장발전에 필요한 통

108) 王友才, “董仲舒《春秋》决狱案例评析”, 河北学刊(1998.4.) 41-44면 참조.
109) 최연식・허진경, “동중서의 ‘춘추결옥’과 예의 법제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3호

(2010.9.), 181-243면 참조.
110) 过常宝, “‘春秋决狱’: 汉儒话语权力的构成和实践”,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0年第

1期(总第217期), 72-78면 참조.
111) 李貴連 主編, 전게서, 163-4면; 劉新 主編, 전게서, 114면; 兪榮根 主編, 전게서, 144-7면

참조.



430  법학논고 제91집 (2025. 10)

치이념을 동중서가 춘추공양학의 대일통 정신으로 제공하면서 ‘독존유술’을 주

창했지만, 그 사상에는 공맹의 정통 유학 이외에 전국 및 진한 초기에 성행한

제자백가의 학술성분도 상당히 녹아들었다. 특히 음양오행이론과 老子의 道論

및 법가의 통치술까지 융합되어 경세치용의 종합학문으로서 재탄생한 신유학

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가 제시한 삼강오상은 이후 전통왕조 예법의 핵심근간으로서 2천년을 지

배하였고, 천인감응에 근거한 災異의 천벌론과 덕주형보의 법사상 및 춘추결옥

의 원심정죄 사법원칙도 2천년 율령체제의 운영에 확고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

런 의미에서 동중서는 공자와 맹자를 이어 역사상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한 거유로서 명실상부한 유학의 정통 계승자로 평가된다. 누구나 시대적 소명

이 있고, 개인이 초극할 수 없는 시대적 한계와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비록

그가 근대화 이후 봉건 가부장제 유지에 기여한 어용학자라는 낙인과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의 ‘독존유술’의 대일통 사상이 당시 사회모순의 해결에 유익하

고 사회발전을 촉진했다면 적극적 긍정평가가 마땅하며, 권력층의 왜곡이용이

나 후대 사회변화로 인한 부작용폐해까지 그한테 책임을 전가함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다. “현대인이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고대

현인이 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112) 예컨대, 화약무기 사고나 핵전쟁의 책임

을 노벨이나 아인슈타인에게 덮어씌운다면 공정하겠는가?

더구나 대제국 한무제가 지엄한 위세로 생살여탈권을 휘두르던 당시는, 자

유민주주의 현대는 물론 공자맹자가 활동하던 춘추전국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

는 상황이었다. 역사적 현실을 감안하면, 수천년을 생동해온 성현의 학술사상

을 비천하고 경박한 필설로 쉽게 폄하할 수 없다. 역지사지해보면, 그런 비판

자 중에 당시로 돌아가서는 물론 현재 자신이 처한 정치적 배경에서조차 지식

인으로서 양심에 떳떳하게 소신껏 언행일치를 자신할 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민본적 인도주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흉노에 대한 무력정벌

보다는 화친회유가 훨씬 우수하다고 반전평화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절대지고

한 하늘의 아들로서 천자의 천부왕권을 승인하면서도, 하늘이 인민을 위해 왕

을 내린 뜻을 받들어 민생안정과 예악교화에 진력해야 할 도의와 책무를 강조

하고, 특히 노비 제거(노예해방)까지 건의한 선구적 현량대책은 누구도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동중서의 훌륭한 업적이다. 다만 그의 대일통론은 후대 중화

제국주의 확산에 결정적 대의명분을 제공하며, 역사적으로 왕조 교체에 따라

112) 王永祥・霍艳霞, “董仲舒‘独尊儒术’功过论”, 河北学刊, 1998.4. 54-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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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티벳・내몽고・연변간도 등을 차례로 강제 합병하고, 현대에는 중공

정권이 일대일로 차관제공 및 세계적 부정선거 기획으로 親中・從中 정권을

수립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사회주의 전략전술, 그리고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침탈함은 물론 괴뢰정권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속국화하려는 제국

주의 야욕 등에 다양하게 왜곡・각색・악용되어 개탄스럽지만, 이 역시 동중서
의 원죄라기보다는 확대지향적인 비열한 권력자들의 눈먼 탐욕 소치이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하늘의 그물은 아주 성글고 드넓어서 텅 빈 듯하지만 빠져나

가는 놈이 없다.(天網恢恢, 疏而不失.)”는 老子의 자연법 인과응보에 맡기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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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ng Zhongshu's Legal Thought

113)Kim, Ji-Su*

This paper comprehensively studies the overall legal thought of Dong Zhongshu

(董仲舒), who during the reign of Emperor Wu of Han(漢武帝) proposed

‘exclusively revering Confucianism’ or ‘Confucianism as the only doctrine’

(獨尊儒術),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the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royal authority through the theories of heaven and man’s sympathy and

natural disasters, and left brilliant achievements in both philosophical thought

and judicial practice. His idea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Yulryeong’ system, the basic legal culture of East Asian feudal dynasti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Chapter 2 summarizes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which the idea of ‘​​Great Unification’ based on Gongyang School

of Spring and Autumn Annals, which advocated the exclusive worship of

Confucianism, emerged. Chapter 3 simultaneously explores the theory of divinely

bestowed royal authority(East Asian Ancient Divine right of kings) based on

the responsiveness of heaven and man(天人感應), and the theory of Divine

Punishment(天罰), highlighting the sense of balance that emphasizes the mor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accompanies absolute royal authority.

Chapter 4 examines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hree Tenets and Five Constant

Virtues(三綱五常) as Confucian Fundamental Moral Principles,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etiquette of the feudal dynasty. Dong Zhongshu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m.

Chapter 5 delves into the core substantive foundations of his legal thoughts,

exploring the most important theories of virtue-centered, punishment-supporting

(德主刑輔), and people-centered royal politics. Its specific conten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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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in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he emphasizes the historical

lesson from the fall of Qin(秦) and emphasizes the need for epoch-making

reform. Second, like Mencius, he points out the instability of the people's

livelihood as the root cause of chaos and crime. He emphasizes politics of

stability and the cultivation of virtue to prevent crime, and likens it to a levee

to prevent floods. In particular, his call for the abolition(liberation) of slavery

represents a groundbreaking humanitarian legal philosophy, a pioneering reformist

theory unparalleled in Eastern and Western history. Third, based on the theory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he discusses in detail the relationship

between virtue or reward and punishment, comparing them to heaven and

earth, yin and yang, and spring and fall. Fourth, while he emphasizes the

leading role of virtuous education, he also fully recognizes the necessity and

supplementary nature of punishment as a auxiliary means of governance.

Chapter 6 examines Dong Zhongshu's foreign policy, particularly his support

for appeasement and peace with the Huns, as an extension of his teachings

based on virtue. This is a pacifist legal philosophy that inherited and developed

Mencius's anti-war theory, which argued that there were no righteous wars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Chapter 7 explores Dong Zhongshu's “Spring and Autumn Judgment”(春秋折獄)

and “Conviction based on intention”(原心定罪). “Spring and Autumn Judgment”

refers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by Dong Zhongshu, based

on Gongyang School of Spring and Autumn Classics(春秋公羊學), in response

to the advice of the court, regarding hundreds of suspicious criminal cases

for which there were no applicable positive laws. “Conviction based on intention”

is a subjective judicial principle that prioritizes the perpetrator's inner intention

as the motive for a crime over its consequences when judging a case. These

two principles established by Dong Zhongshu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judicial practices of later feudal dynasties.

Chapter 8 is the conclusion with the author's brief commentary of Dong

Zhong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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